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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에 이어 원자력발전 

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사고로 꼽히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이웃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의 영향을 어느 나라보다 가깝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원자력 에너지가 기여한 바는 매우 크지만, 높은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9월 경주에서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원전에 대한 연구는 안전성 및 방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고려하던 요인을 넘어서는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의 발생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3년차로 계획된 

본 연구가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재생계획의 수립에 대한 중요한 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조공장, 이창훈, 맹준호, 이희선, 

추장민, 김태윤, 신경희, 하경준 박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자문을 

통해 연구에 도움을 주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유가영 경희대학교 교수,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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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자체의 원전사고의 비상대응계획(피난계획)을 살펴보고 실효성

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현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및 일본 사례 지역의 비상대응계획을 

함께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모니터링, 워크숍에 기반하여 18개

의 분석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은 원전 비상 시 기관의 행동매

뉴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목적을 주민 피난을 위한 상세한 계획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비상대응계획 대상을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사업자 등이 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피난시기 결정주체 및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이 합동

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국가(총리)가 피난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판단기준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에 대

해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전 등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피난장소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피난장소 

및 피난경로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실효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피난 시 차량 

준비 역시 두 국가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분석

한 결과 두 국가 모두 복합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안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두 국가 모두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 고려에 대해서는 충실히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구호소 운영방안 및 중장

기 피난에 관한 고려도 부족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적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은 지역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공에 목적을 둬야 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사업자 등 국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원전사고 시 

피난지시는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신속히 선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전에 

정량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 방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피난장소는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장소로서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복합재난 등과 

같이 특수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피난차량은 반드시 사전에 실제 동원 차량

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주민에게 피난차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피난 시나

리오는 교통수단별 복수의 이동경로를 제시해야 하며, 복합재난 및 계절별, 주야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사고 시 재해약자의 피난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재해약자의 범위를 확대하

여 소외받는 재해약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사고 

시 집단피난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 피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8개 항목별 개선방안 외에도 피난 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하며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을 사전에 교육하여 신속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전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이전방안

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행동요령서 배포’, ‘피난훈련 강화’, ‘타 재난매뉴얼과의 연계’, ‘중요인력 양성’, ‘수용지자

체와의 협력’, ‘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원자력 사고, 방사능 재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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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1)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요구 증대

2011년 3월 11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강도인 9.0의 대규모 지진과 그로 인한 쓰나미

에 의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노심용융과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미래에

도 지속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의 비상대응계획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경북일보, 2017.07.30).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자연재난이 단초가 되어 발생한 국가적 재난이므로 경주 지진 또한 

한국사회에 원전사고 대처방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이유로서 부족하지 않다.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하는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아 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는 더 이상 원자력발전의 ‘제로 리스크(zero-risk)’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그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는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입지해 있다는 점에서 

방사능 비상 시 적절한 상황대응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방사선 비상 시 

주민보호를 위한 방사선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였



2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는데,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비상대응계획 구역 내의 인구는 170만 명에 달한다.1)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고 시 주민의 대피문제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

피난통보, 도로정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피난경로, 안전한 대피소의 확보 등의 사전적 대응

이 국민의 불안을 경감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원전사고 시 지역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1차 연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을 

동반한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으며, 비효율적 재난거버넌스로 인해 지역주민이 상

당한 혼란을 겪었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원전사고 시 피해 규모

가 확대되고 피난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원전사고 

피난계획을 보완하고 있다(조공장 외, 2016, pp.128-216). 따라서 한국의 원전사고 비상

대응계획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후쿠시마 원전 이후 국내 원자력 안전 연구의 필요성

1) 기존 8~10km에서 2015년에 20~30km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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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에서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개 목표 중 

하나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목표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상위 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100개의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는데, 

본 연구는 100개 국정과제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과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과제와 정합성이 높다. 

<표 1-1> 안전 분야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p.88.

본 연구의 목표는 원전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한 국내 비상

대응계획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국정과제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과 ‘현장 즉시대응의 역량 강화’ 틀에서 정합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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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일 국제사회의 원전사고 협력 중요성 증대

2015년 기준으로 가동 중인 원전은 일본이 43기, 중국이 30기, 한국이 24기이며, 건설 

중인 원전은 중국 22기, 한국 4기, 일본 2기이다. 이는 전 세계 원전의 약 1/4이 동북아에 

밀집해 있는 수치이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원전의 1/3이 동북아에 집중될 예정이다.2) 

한·중·일은 2008년부터 ‘한중일 원자력 규제기관간 협의체(TRM)’를 구성하여 매년 각국에

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원전사고에 대한 동북아 국제사회의 원전사고 협력을 중시하고 있

다.3) 따라서 세계적으로 동북아의 원전 집중에 따른 안전문제와 국제사회의 협력 기조에 

맞춰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동아일보(2015.8.27).

<그림 1-3> 한·중·일 원자력발전소 현황

2) 원자력안전위원회(2015.11.5), “전세계 안전을 위해 한중일 원자력 안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검색일: 
2017.11.6.

3) 연합뉴스(2014.9.2), “한중일 합동 원자력방재후련 11월 한국서 실시”, 검색일: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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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연차별(3개년) 목적

본 연구는 원전사고 후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016~2018)의 2년차 연구로서 중대사

고에 대한 ‘단기’ 방안으로서의 비상대응계획을 분석하고자 한다. 1차 연도의 연구 성과 

및 2, 3차 연도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1차 연도 연구내용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환경영향 데이터 분석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영향 데이터 분석

◦ 2차 연도 연구내용(2017년 연구내용)

- 후쿠시마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교훈 

-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비교

-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안 제시

◦ 3차 연도 연구내용

- 사고대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역할 분석

- 항목별 저감방안의 효율성 검증

- 재생계획의 방법론 및 중장기 대응방안 제안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4> 연구의 연차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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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연도 연구목적

올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및 일본의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지자

체 비상대응계획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비상대응계획은 지자체가 수립

하는 주민피난계획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즉, 국내 원전사고의 비상대응계획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2차 연도 연구는 원전사고 발생 직후의 단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단기대응의 주요 주체는 원전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에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피난을 실행하는 주요 기관은 지역주민이 속해 있는 지자체이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의 대상은 지역주민과 비상대응계획의 실행주체인 지자체이다.

2차 연도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에서 살펴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다. 이에 추가적인 현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비상대응계획의 분석기

준을 설정한다.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및 일본 사례 지역의 비상대응계획을 함께 분석

하여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2차 연도 연구는 국내 원전사고 시 현재의 

비상대응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5> 당해 연도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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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의 구성 및 내용

본 연구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연구자문회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그림 1-6 참조).

국내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기초 및 광역 지자체와 원자력 관련기관 정보공개요

청을 통해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의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현지조사는 일본 후쿠시마, 사가, 하마오카 등의 여러 지자체 관계자를 방문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피난계획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보수집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일본 환경성, 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원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영향, 피난계획의 문제점 등 다양한 논점에

서 토의가 진행되었다(그림 1-7, 표 1-2 참조).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6>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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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촬영(2017.10.13).

<그림 1-7> 국외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현장 사진

<표 1-2> 국외전문가 초청 심포지엄 프로그램

*일시: 2017.10.13.(금) 14:00~18:00, 장소: 서울 엘타워 골드홀

세션 발표명 발표자

1.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환경회복을 위한 노력~면적제염의 완료와 

중간저장소의 가동

우에사코 다이스케

(일본 환경성 실장보좌)

자연환경에서 방사성물질의 현상과 영향
오오하라 토시마사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박사)

2.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학습과 구조재
주라크 코타

(도쿄전기대학 교수)

보도격차로 생기는 사회적 관심격차와 그로 인한 영향
시네하 류마

(세이죠대학 교수)

원전사고 피난계획의 허와 실
조공장

(KEI 선임연구위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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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본 보고서의 구성은 <그림 1-8>과 같다. 제1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위와 선행연구를 포함한 서론에 해당한다. 제2장은 국내 원전사고의 비상대응계

획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마

지막으로 제4장은 본 연구 전체의 시사점에 해당하는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8>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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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책분석의 일반적인 흐름은 <그림 1-9>와 같다. 이와 같이 원전사고가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향은 지역의 자연 현황

과 인문 현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황분석, 

영향예측, 그리고 대책마련의 3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본 것도 영향 예측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살리고자 함이다.

한편 대책의 실효성 검증은 전문가에 의한 대책의 평가 또는 피난훈련을 통한 대책의 

보완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9> 정책분석 절차

2. 연구의 범위 

가.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피난계획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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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의 영향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규정한 예방적보호조치계획구역(PAZ)

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을 따른다. 여기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란 “방사능누출 

전 사전소개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을 뜻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Precautionary 

Action Zone”을 의미하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란 “환경감시 또는 방사능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긴급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을 뜻하는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을 의미한다(표 1-3 참조). 우리나라는 방사능방재 법령과 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과 용어를 참고하여 사

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또한 IAEA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4)

<표 1-3>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범위)

구역명칭 기초지역(범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recautionary Action Zone, PAZ)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UPZ) 20~30km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7.7.2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방사선비상구역에 대한 명
칭 어떻게 정해졌나요?” 검색일: 2017.11.6.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과 영향범위는 <그림 1-10>과 같다. 본 연구는 주민의 피난계획

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방적보호조치계획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대상

으로 관련 계획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2017.7.2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방사선비상구역에 대한 명칭 
어떻게 정해졌나요?” 검색일: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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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7.7.14),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어떤 구역이고,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
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색일: 2017.11.6.

<그림 1-10> 국내 원자력발전소 현황 및 영향범위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된 지자체는 8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기초지자체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표 1-4>와 같다.

<표 1-4> 연구의 공간적 범위

원자력발전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PAZ, UPZ 포함 여부

PAZ UPZ

고리·신고리 부산광역시

○ ○

기장군 ○ ○

해운대구 ○

금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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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의 계속

원자력발전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PAZ, UPZ 포함 여부

PAZ UPZ

고리·신고리

울산광역시

○ ○

울주군 ○ ○

중구 ○

남구 ○

북구 ○

동구 ○

경상남도
○

양산시 ○

월성·신월성

경상북도

○ ○

경주시 ○ ○

포항시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중구 ○

남구 ○

북구 ○

동구 ○

한울·신한울

강원도
○

삼척시 ○

경상북도

○ ○

울진군 ○ ○

봉화군 ○

한빛

전라남도

○ ○

영광군 ○ ○

무안군 ○

장성군 ○

함평군 ○

전라북도

○ ○

고창군 ○ ○

부안군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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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의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원전사고 발생 시 사후대책 중 ‘긴급대책’으로서의 피난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다. 사후대책에 대해 OECD(2016)는 <그림 1-11>과 같이 재해의 시기에 대한 단계를 구분

하여 제시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이후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고, 초기와 중기를 대응기

로 명명하며 후기를 회복기로 명명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직후의 주민피난계획에 해당하므로 OECD의 분류에 따른 시간적 범위는 ‘대응기 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OECD(2016), p.25; 조공장 외(2016), p.3에서 재인용.

<그림 1-11> 긴급상황에서의 타임라인 분류

본 연구에서 분류한 타임라인은 <그림 1-12>와 같으며, 대상으로 하는 시간적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긴급대책기이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피난은 짧게는 3일 이내에

서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된다. 본 연구는 이를 근거하여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였다.

  자료: 조공장 외(2016), p.3.

<그림 1-12>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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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선행연구

가.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관련

김영규, 하태홍(2012)은 원전에 인접한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의 불안감을 근거로 발전소

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사항을 조사하여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피난계획과 

방사능 대처교육, 훈련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피난계획은 권역별 인구 

파악, 대피경로, 소개인구 수용시설, 수용기관계획 등 세부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갑복 외(2007)는 월성원전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전체를 소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시나리오 설정과 TSIS 패키지 프로그램 교통분석을 통해 예측하였다. 

교통량과 현장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된 시간은 총 118~150분으로 집계되었다.

 

나. 재난 대응 일반 관련

Nemoto and Ariga(2014)는 재난 발생 시, ‘재해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구하였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해약자’ 

수가 전체인구의 17% 이상이지만 재해약자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Nemoto and Ariga, 

2014, pp.67-87). 동일본대지진에서는 연안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희생자의 비율이 

비장애인의 두 배에 달했다고 한다. 저자는 재난 시 특정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피난매뉴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피난훈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해약자의 경우 피난처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지피난처’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해약자의 범위를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등의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 및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지범 외(2015)는 대형 복합재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쟁점을 해외사례 분석과 

문헌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저자는 대형 재난 발생 시, 비상사태 및 국가긴급권을 통해 국민



16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과 임무임을 강조하며, 중앙-지방 간 

협력,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 IAEA의 안전성 총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방사능 비상 시 취해

야 할 주민보호조치에 관하여 안전성 총서(Safety Series)를 통해 권고사항을 도출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IAEA의 최신 권고사항(GS-R-2[1], GS-G-2.1[2], GSG-2[3])을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손욱 외, 2014, p.360).

◦ IAEA Safety Series No.55

- 주민보호조치가 최초 언급됨(1981년)

- 회원국 의견과 TMI(Three Mile Island) 원전사고의 비상계획과 준비사항과 그 

교훈을 반영

- 정부와 사업자의 비상대응 역할 및 책임을 기술

◦ IAEA Safety Series No.72

- 선량한도 및 개입(Intervention) 개념의 도입

- 각국의 개입기준 및 추진방법의 표준화를 권고 

◦ IAEA Safety Series No.109

- 개입준위(Intervention Levels)에 대한 권고

◦ IAEA Safety Series Requirement GS-R-2

- 운영개입준위 및 비상계획체제에 대한 개선방안

- 위협범주(Threat Category) 및 비상조치기준(Emergency Action Levels) 도입

◦ IAEA GSR Part 7

- 개입 개념 대신 피폭상황에 따른 방호접근 개념 도입

- GS-R-2를 대체하는 것으로 방사능 비상에 대한 적절한 준비성 및 대응의 정도를 

제시



제1장  서 론 ∣ 17

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분석의 선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기반하여 연구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자 한다.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해약자’의 중요성을 본 연구에서 원전사고에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IAEA

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전사고 대응에 관한 중요한 지침과 규제를 본 연구에서 함께 검토하

는 것이 본 연구가 갖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자 진보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의 차별성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 

관련

- 우리나라는 원전이 인구밀집지역과 인
접해 있다는 점을 들어 피난계획과 방
사능 대처교육, 훈련 등을 더욱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주민 전체를 소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시나리오 설정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밀집지역의 원전사
고 위험성을 강조하고 비상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계획의 실
효성을 분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실제 분석까지 진행
한 것에 차별성과 진보성이 있음

재난 대응 일반 관련

- ‘재해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을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
어 연구

- 이를 반영한 피난매뉴얼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피난훈련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
을 분석하면서 중요한 지표로 ‘재해약
자’에 관한 대응책을 분석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가치와 동일하며 원전사고 분
야에 반영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음

IAEA의 안전성 총서

- 주민보호조치를 최초 언급
- 위협범주(Threat Category) 및 비상

조치기준(Emergency Action Levels)
도입

- IAEA의 보고서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
는 세계 대부분 국가의 지침적 성격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IAEA의 지침을 준수하
여 각종 기준과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을 분석할 때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적
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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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 분석

1. 국내 안전관련 계획 체계 및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현황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체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국내 안전관련 계획의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국내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개선방향과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안전에 관한 계획의 체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가. 국내 안전관련 계획 체계

1) 국내 안전관련 계획의 근거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가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으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계획과 지침,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관련 계획과 실천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에 의하면 본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

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조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 살펴볼 국내 안전관련 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와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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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

제34조 

①~⑤ 생략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검색일: 2017.9.8.

<표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검색일: 2017.9.8. 

2) 국내 안전관련 계획의 체계

앞서 살펴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

는 각종 계획은 국가단위에서 기본 또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

체에 지침 및 방향을 시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따른 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의 

전반적인 위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6, p.27). 국가 

안전관련 계획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지침과 방향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시달받은 시·도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한다. 또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시·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시·

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자는 국무총리이며, 국무총리가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부처(청)에 시달하면 관계 중앙부처(청)는 국무총리에게 계획을 제출한다. 국무총리는 

이를 취합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국가안전관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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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확정·고시된다.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청)가 

국무총리에게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계획을 승인·확정하여 다시 중앙부처(청)에 

시달한다. 시달받은 중앙부처(청)은 시·도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하달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 안전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하면 시·도 및 재난관

리책임기관이 계획을 수립 또는 종합하여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심의한 

계획이 확정되면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 계획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시·군·

구 안전관리계획󰡕은 시·도에서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시달하고 시·군·구 및 재난관

리 책임기관이 계획을 수립 또는 종합한다. 수립된 계획은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시·도에 보고해야 한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

전부, 2015, p.204). 

 

         자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2015), p.204.에서 재구성

<그림 2-1> 국내 안전관련 계획의 체계 및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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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원전사고 관련 계획의 체계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내 방사능방재계획의 위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 대책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로 구분된다. 또한 각 재난 대책의 유형은 재난 유형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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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수립지침을 작성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중

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재난 및 안

전관리기본법｣ 제2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할 경우, 각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련 계획을 반영하게 된다(그림 2-2 참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대부분 재난 

유형이 각 개별법에 따라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상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풍수해 분야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

며, 지진 분야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방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각 

행정기관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할 시 개별법에 의해 재난 유형별로 수립된 국

가 또는 지역 단위의 안전관련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상의 부분별 계획과 개별법에 의해 수립된 각 분야별 계획의 중복성 문제가 과거부터 제기

되어 왔다(정덕훈 외, 2008, pp.7~13).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사능 분

야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일부 또는 요약본을 반영한다. 이것을 일원화하여 ｢원자력시

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4조)(그림 2-3 참조). 

또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주기(5년 단위, 2015~2019년)를 동일하게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사능재난 분야의 최상위계획은 󰡔국가방사능방재계

획󰡕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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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4조

제34조(민방위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민방위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기본 계획, 같은 법 제13조

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시·군·구 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시·도 방사능방재계획 또는 시·군·구 방사능방재계획은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도

안전관리계획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 중 방사능재난 분야의 계획으

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앙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

본부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검색일: 2017.9.1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내 방사능방재계획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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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방사능방재계획 및 매뉴얼의 체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사능 분야

로 간주하는 방사능 분야 최상위계획이다. 따라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동일하게 5년 주기이며, 현재 2015년부터 2019년을 대상으로 하

는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15~2019)󰡕이 수립되어 있다. 

<그림 2-4>와 같이 국내 방사능관련 계획은 크게 수립주체의 규모에 따라 국가단위 계획

과 지역단위 계획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다시 방사능방재계획과 매뉴얼로 구

분된다. 국가 단위에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방사능방재

집행계획󰡕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아울러 실제 위기상황에서 적용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4> 국내 방사능방재계획 및 매뉴얼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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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능방재계획의 최상위계획인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주체는 원자력안전

위원회이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고 있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사능 분야로서 간주받기 위한 것이다. 󰡔국가방사능방

재계획󰡕은 방사능방재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하위계획 및 매뉴얼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는 ‘방사능방재 분야 대내외 여건 및 전망’, ‘최근 5년간 성과와 

시사점’,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은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추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세부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가방사능방재

집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제1차 국사방사능방재계획 주요내용’과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당해연도 추진목표 및 방향’, ‘당해연도 세부 추진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에서 수립한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지침을 받아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이라고 한다.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비상계획구역관

할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은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마찬

가지로 매년 수립하며, 지역의 주요추진계획 등을 포함한다.

‘방사능방재계획’이 방사능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한다면 실제 위기상황

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응할 때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에서는 재난 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 시달하고 있다.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에는 ‘위기 유형 및 방사선 비상 단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위기관리 활동’, ‘중앙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즉시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등이 포함된다.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제시한 매뉴얼 지침에 따라 각 재난대응부처에서는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을 수립하며, 현재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 11개 부처가 수립 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이 

매뉴얼은 구체적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각 부처에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

항 등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구역 관할지자체가 현장에서 적용

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는 매뉴얼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다. 

본 매뉴얼에는 ‘대응체계’, ‘단계별 조치사항’ 및 ‘협업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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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내 방사능방재계획 분류 및 주요 내용

구분
수립주체

(수립주기)
목적 주요 내용

방사능

방재계획

국가

국가방사능

방재계획

- 원자력안전
위원회
(5년)

- 국가 방사능 방재체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
축 및 운영을 위한 방사능
방재 분야 최상위계획

- 수립개요
- 대내외 여건 및 전망
- 최근 5년간 성과와 시사점
-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추진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투자계획 등

국가방사능

방재집행

계획

- 원자력안전
위원회     
(1년)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
라 매년도 세부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 수립

- 수립개요
-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주요 

내용
-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 당해연도 추진목표 및 방향
- 당해연도 세부 추진계획
- 재정투자계획 등

지역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1년)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에 따
라 매년도 지역의 주요 추
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 수립개요
- 여건 및 전망
-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당해연도 방사능방재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재정투자계획 등

매뉴얼

국가

위기관기

표준매뉴얼

- 원자력안전
위원회   
(수시개정)

- 원전안전 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주
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
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 규정

- 일반사항
- 위기 유형 및 방사선 비상
- 위기관리 기본방향
- 위기관리 활동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즉시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 등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원자력안전
위원회 외 
11개 부처
(수시개정)

- 원전안전 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각 부처에서 적용
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 개요
-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등

지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
(수시개정)

- 원전안전 분야 위기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구역 관
할 지자체가 현장에서 적
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
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

- 일반사항
-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방사능방재 절차 및 프로세스
- 방사능방재 단계별 조치사항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체계
-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 분야별 세부 계획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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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안전 분야 매뉴얼 체계 및 현황

원자력 사고 시 기관 및 지역별 행동 매뉴얼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사고 시 기관 또는 지역에서 행동해야 할 매뉴얼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담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수립한다. 매뉴얼은 방사능 사고에 대한 예방지침, 대비지침, 대응지침, 복구

지침별로 범정부적 위기관리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6, 

p.14). 기관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해야 하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는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한다. 각 매뉴얼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주기별로 각각 

시행해야 할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5> 원전안전 분야 매뉴얼 체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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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 수립목적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로 국가 기능이 지역적·부

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범정부적 위기관리체계 및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 규정하기 위해 작성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6b, p.14).5)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시설의 방사능 누출사

고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에 해당되고, 각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또는 방사능 

오염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적용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6b, p.14).

2) 법적 근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을 근거로 원전

안전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방재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에 관련한다.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3) 주요 내용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위기관리의 기본방향과 위기관리 활동,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

부 즉시 가동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본부장 역할을 제시한다. 가장 중점이 되는 위기관리 

활동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활동지침을 제시한다. 먼저 

5) 원전안전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Ⅰ. 방사능누출사고(원안위 주관) 분야’와 ‘Ⅱ. 파업에 의한 가동중단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Ⅰ.방사능누출사고’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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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단계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안전성 취약 등 위해요인 사전 분석 및 평가

- 원자력시설관련 지속적인 안전진단 실시

- 사고예방을 위한 국제기구(IAEA)와 협력체계 구축

또한 예방단계에서의 각 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표 2-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가안보

실의 경우 ‘위기정보·상황 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등이 주요 임무이다.

<표 2-5> ‘예방’단계에서 행동해야 할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분 내용

국가안보실
- 위기정보·상황 종합
-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 안전 분야 정책관리․조정
- 관련 동향 종합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 안전검사 실시
-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검사 실시
-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구, 국민안전처)

-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개선
- 재난관리 교육·훈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국내·외적 안전진단 실시
- 원전 관련 對국민 홍보 실시

지자체
-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시행
- 비상방송망 및 구호소 지정·관리

한국수력원자력(주)

-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 및 관리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진단 실시
- 원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연구원

- 하나로 안전 운영 및 관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조, 하나로 시설 안전진단 실시
- 하나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원전사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이슈 사전 발견
-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탐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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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의 계속

구분 내용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원자력시설 상황정보 입수 및 분석
-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및 1, 2차 비상진료기관
- 지정․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 p.43.

다음으로 ‘대비’단계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사전 위기관리계획 수립·평가

-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위기수준별 체계적 대비

-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력·장비·물자 투입 준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비단계에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은 <표 2-6>과 같다. 

<표 2-6> ‘대비’단계(백색비상)에서 행동해야 할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분 내용

국가안보실
- 위기정보·상황 종합
-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 정부 대처방향 제시
-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 비상발령 보고, 상황 전파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관리 지시
-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행정안전부

(구, 국민안전처)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국방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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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의 계속

구분 내용

경찰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지자체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상황실, 연합정보센터) 발족·운영 비상상황 파

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원자력(주)

- 비상대응시설 운영
- 사고 확대 방지 및 원인 조사
- 시설 내외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한국원자력 연구원

- 하나로 안전 운영 및 관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조, 하나로 시설 안전진단 실시
- 하나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 전문가 현장파견 준비
- 환경방사능감시 활동 강화
- 원자력재난관리시스템(AtomCARE) 운영 확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 핵물질의 운반에 대한 방호조치 강화

한국원자력 의학원
- 예비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준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 pp.48-49.

다음으로 ‘대응’ 단계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방재 대응시스템 총가동, 피해 최소화 주력

- 유관기관 간 긴밀 협조체계 가동

- 2차 사고에 대비한 대응활동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응단계에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은 <표 2-7>과 같다.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대응단계에서는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한 경우

의 기관별 임무 및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비상대응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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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대응’단계(청색 및 적색 비상)에서 행동해야 할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분
내용

청색비상(3등급) 적색비상(4등급 이상)

국가안보실

- 위기정보·상황 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 주관기관과 경보관련 사전 협의, 국가위

기평가회의 운영

- 위기정보·상황 종합
-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국무조정실

- 정부 대응방향 제시
-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

조정

-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조정

-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재난 선포 및 특
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

위원회

(주관기관)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 상황 대응 총괄 조정 및 현장 대응활동 지
휘·통제

-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및 

재난방송 협조 요청

- 방사능 재난 총괄조정 및 현장대응활동 
지휘·통제

-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선포기준 해당 시)
- ⦙

방송통신위원회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미래창조 

과학부

- 원자력 연구기관 인력·장비 활용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 국내·외 긴급통신수단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교육부

(교육청 포함)

- 구호시설(학교) 지정·운영관련 협조·지원
- 학생 대피관련 협조·지원

-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지원
-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

터링 및 관리 등

외교부

-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 간 정보교환 지원 -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 간 정보교환
- 국내 외국 대사관에 대한 사고상황 통보
-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창구 

운영

국방부

(군부대 포함)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
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
군)/장비 지원

-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행정자치부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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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복구’단계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조사위원회 구성,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의 수립·시행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복구단계에서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으며, 주 내용은 사후관리 및 복구계획 등으로 이루어진다.

<표 2-8> ‘복구’단계(백색비상)에서 행동해야 할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분 내용

국방부 -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 및 사후관리

국무조정실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 원자력안전체계 정상화 방안 조정
- 사후 종합조사 및 대응활동 전반 평가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 등과 함께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
-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 방사능재난 상황해제 선포
- 방사능재난 상황해제를 선포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께 해제 사실 

및 재난조사·피해보상대책·국가 차원의 방사능재난 사후대책 보고
-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 결정
- 국민 심리 안정화를 위한 언론 홍보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 사고상황 분석 및 사태 진전 평가 
-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 필요시 협조 요청
-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 내 복구완료 시 수습 및 복구완료 선언
- 주민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

행정안전부

(구, 국민안전처)

-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방안 강구
-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조사 참여

광역·기초단체

(시·도 및 시ㆍ군·구)

-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
- 주민 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 사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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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의 계속

구분 내용

유관부처

-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 안정화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홍보활동 지원
- 복구 관련 예산·인력·장비 지원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방사능재난해제를 위한 기술검토 수행
- 주민복귀 등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탐사 수행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의학원 - 피폭환자 관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방사능재난의 피해복구조치 등을 포함한 사후대책 수립
- 원자력시설 복구조직 운영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 pp.66-67.

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1) 수립목적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로 국가 기능이 지역적·부

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각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의 활동을 규정한다(원자력안전위

원회, 2016b, p.14).6) 특히 각 정부기관은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 시 각 

부처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2) 법적근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을 근거로 하

며, 상위에 수립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지침을 따른다. 더불어 각 부처에서 규정한 

개별법에 따른다.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6) 원전안전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Ⅰ. 방사능누출사고(원안위 주관) 분야’와 ‘Ⅱ. 파업에 의한 가동중단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의 ‘Ⅰ.방사능누출사고’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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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립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기관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

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으로 총 12개 기관이 수립기관에 해당한다. 특히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기관에 해당한다.

<표 2-9>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구분 기관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교육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 경찰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기상청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2016), p.98.

4)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위기대

응 실무매뉴얼｣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원전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위기대응은 주로 대비 및 대응 단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

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대비 및 대응 단계 중 ‘이상상태’,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세분화하여 조치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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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보건복지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중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내용

이상상태

-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 위기경보 접수
- 초기 재난상황 보고
- 재난상황 전파
- 소속기관/산하단체의 대비상황 점검 및 확인

⦙

백색비상

- 재난상황 모니터링
- 위기경보 접수 및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보고
- 재난상황 전파

⦙

청색비상

- 위기대응반 구성·운영
- 사고대책본부 설치 검토(필요시)
- 방사능누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원인, 피해내용, 현장조치 사항 등)

하여 장·차관, 실·국장 보고 및 재난소관부서 전파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이송병원에 상황 전달, 이송수단, 의료진 대기 및 병상, 수술실 확보 지시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시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DMAT) 출동 요청 및 중앙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 재난지역 응급의료 지원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필요시)
- 공공의료기관 환자수용능력 및 의약품 확인
- 혈액수급 상황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 혈액공급 지원 강화

⦙

적색비상

- 재난업무 총괄 조정 및 통제
-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이송병원에 상황 전달, 이송수단, 의료진
- 대기 및 병상, 수술실 확보 지시
-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필요시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DMAT) 출동 요청 및 중앙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 재난지역 응급의료 지원(자재, 장비, 인력 등)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필요시)
- 혈액수급 상황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 현장 임시채혈실 설치
-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
자료: 보건복지부(2015),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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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 수립목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한 방사능 누출로 국가 기능이 지역적·부

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원전사고 시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가 행동해야 할 매뉴

얼을 담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2016b, p.14). 특히 원전사고 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지자체의 행동매뉴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법적근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을 근거로 하며 

상위에 수립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을 근거로 한다.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42호)｣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지역방사능방재계획｣

3) 수립기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울원전, 한빛원전이 있으며, 각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하는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가 존재한다. 고리원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해당하며,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시 기장군, 해운대

구, 금정구, 울산시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 양산시가 해당한다. 월성원전, 

한울원전 및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 관할지자체에 해당하는 지역은 <표 2-11>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비상계획구역 관할지자체이므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또는 긴급보호조

치구역(UPZ)을 포함한다. 그중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

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울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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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지자체

원자력발전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PAZ, UPZ 포함 여부

PAZ UPZ

고리·신고리

부산광역시

○ ○

기장군 ○ ○

해운대구 ○

금정구 ○

울산광역시

○ ○

울주군 ○ ○

중구 ○

남구 ○

북구 ○

동구 ○

경상남도
○

양산시 ○

월성·신월성

경상북도

○ ○

경주시 ○ ○

포항시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중구 ○

남구 ○

북구 ○

동구 ○

한울·신한울

강원도
○

삼척시 ○

경상북도

○ ○

울진군 ○ ○

봉화군 ○

한빛

전라남도

○ ○

영광군 ○ ○

무안군 ○

장성군 ○

함평군 ○

전라북도

○ ○

고창군 ○ ○

부안군 ○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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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광역 단위의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과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 모두 포함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만 포함되는 기초지자체 단위인 울산

광역시 남구를 각각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 시·구·군 단위

의 지자체 간에 매뉴얼의 구체성이 다르고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과 긴급보호조치구역

(UPZ)에 따라서도 매뉴얼의 성격과 내용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에 기반을 둔다. 세 지역 

모두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비상계획 구역 관할지자체에 해당한다. 

<표 2-12>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분석 사례지역

구분 사례지역 해당 원자력발전소 PAZ / UPZ

광역지자체 가) 부산광역시 - 고리원자력발전소 - PAZ, UPZ

기초지자체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 고리원자력발전소 - PAZ, UPZ

다) 울산광역시 남구 - 고리원자력발전소
- 월성원자력발전소

- UPZ

자료: 저자 작성.

가)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먼저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대규모 방사능재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와 구·군,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용하도록 한다. 부

산광역시에서는 기장군과 금정구, 해운대구가 각각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

조치구역(UPZ)에 포함된다.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방사능방재 절차 및 프로세스’, ‘방사능방재 단계별 조치사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

체계’,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조치’, ‘분야별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부산광역시, 2017b, 

pp.8-10). 이 중에서도 ‘방사능방재 단계별 조치사항’이 실제 재난 시 지침을 제공하는 행

동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 단계별 조치시항’은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

대응’, ‘수습·복구’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 부산광역시의 대응조치를 기술하고 있다. 

각 대응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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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단계별 대응지침

단계 방사선 비상 내용

징후감지 이상상태

- 이상상태 접수 및 보고·전파
- 이상상태 진행상황 파악·보고
- 환경방사능영향 및 물리적 방호태세 점검
- 지역여론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 시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15분 → 5분)

초기대응 백색비상

- 비상발령 보고, 상황 전파
- 원자력안전과 직원(초기대응팀) 1/2 비상근무 운영
- 사고 확대방지 응급조치 확인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확인
- 시 무인자동 환경방사선 감시망 비상모드 전환 감시 강화 계속

비상대응

청색비상

- 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발족 운영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운영
- 기술 및 의료 지원조직 운영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 시,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13개 구
․ 유관기관: 상황실 운영, 영상시스템 연결

- 환경방사선 탐지 준비(장비 및 물자 확인, 인력 편성, 시스템 확인 등)
- 주민보호조치 준비
․ 비상상황 경보 전파(수단 확인 연계)
․ 소개수단 사전동원 검토 및 시행(열차, 버스, 선박 등)

- 재해약자 사전소개 건의→사전소개(승인 후)

적색비상

- 청색비상 연계 대응조치 계속 수행
- 방사능재난 발생에 따른 조치
- 주민보호조치 시행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우선 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옥내대피, 교통통제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구호소 개소, 운영

- 환경방사선 탐지(합동방사선 감시센터와 연계)

수습·복구
-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 내 사고·피해조사, 복구계획 수립
- 소개된 주민에 대한 장기 보호조치 준비 및 시행

자료: 부산광역시(2017b), p.47.

위에서 살펴본 각 방사능방재 단계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단계가 ‘비상

대응’단계이다.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비상대응’단계에서 각 부처별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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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침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초기대응부서와 재난종합상황실 원자력안

전과는 ‘비상대응’단계에서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조정 및 통제를 담당하고, 시장은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지휘하며 주민보호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다. 시민안전실장은 유관기관과

의 협조와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각 부서별, 유관기관별 행동지침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비상대응’단계에서의 부산광역시 부서별/유관기관별 행동지침

구분 내용

초기대응 부서

재난종합상황실

원자력안전과

- 주민보호조치 조정통제
․ 청색비상시 주민소개수단 사전동원, 교통통제 및 출입통제소 운영
․ 청색비상시 재해약자시설 사전소개 건의 및 승인 후 시행
․ 적색비상시 주민소개(PAZ→UPZ),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이재민, 구호소 운영, 

구호활동 실시, 시 전역 환경방사선 탐지 실시
․ 방사선 비상 진료 및 응급조치 실시 확인

⦙

본부장(시장)

행정부시장(부재 시)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상황 판단 및 대책회의 주재 
- 피해확산 방지 및 선제적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특별지시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회의 주재,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지시, 확인
․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주민보호조치(소개, 옥내대피,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등)
․ 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구호소 운영 

⦙
시민안전실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 주민 소개범위,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재난상황관리

(원자력안전과/

재난대응과)

[적색비상 상황 접수 및 파악]
- 적색비상 상황 파악
․ 시간, 장소, 원인, 현장조치, 사고확대 가능성

- 적색비상 상황 보고
․ 원자력안전과장, 시민안전실장, 행정부시장, 시장

- 적색비상 상황 전파
․ 지자체(16개 구군), 유관기관 영상회의(대책회의)

⦙
감사관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인사담당관

예산담당관

- (공통)이재민구호 거점센터 및 구호소, 병원 등 관계시설 점검 지원
- (감사)복무기강 점검, 대책본부 근무기강 확립실태 확인
- (그 외)방사능방재대책본부 비상소집, 근무조 복무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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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의 계속

구분 내용

긴급생활안정지원

(사회복지과)

자원봉사관리

(자치행정담당관)

긴급통신지원

(ICT융합과)

재난자원지원

(재난대응과)

- 긴급통신지원 및 복구 요청
․ 재난현장 긴급통신지원 요청
․ 통신두절지역 복구 요청

- 방재자원 동원 및 지원
․ 유관단체 인력동원(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민방위대원)
․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인력, 자재 동원

- 자원봉사관리
- 대민지원

⦙

재난상황관리

(원자력안전과)/

수색구조구급

(소방안전본부)/

의료 및 방역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교통대책

(대중교통과, 

교통운영과)

- 재해약자 보호대책
․ 대피계획 및 보호조치

- 이재민 구호
․ 이재민 급수, 급식 지원
․ 구호물품 소요량 등 구호상황 파악, 구호물자 확보 및 지급

- 구호물자 지원 요청
․ 구호기관 물자정보 및 지원 요청, 구호물자 지원관련 홍보 요청

- 방재인력 인체노출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소개]

- 소개 및 옥내대피실시(임무수행)
- 주민소개수단 동원
- 주민소개 및 옥내대피 완료 보고

⦙
재난상황관리

(원자력안전과)/

수색구조구급

(소방안전본부)/

사회질서유지

(부산지방경찰청)/

교통대책

(대중교통과, 

교통운영과)

에너지기능복구

(에너지산업과)

[교통상황 파악]
- 재난발생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및 관리
[대체교통수단 마련]

-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비상수송대책 가동
․ 철도, 버스, 선박, 항공 등
[통제활동]

- 교통통제(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로 출입 통제)
- 출입통제(Police line)

⦙
재난수습홍보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재난방송]
- 위기 및 방사선 비상경보 전파
- 시민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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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의 계속

구분 내용

재난상황관리

(원자력안전과)/

재난자원지원

(재난대응과)

[구·군 지원 준비]
- 구·군별 지원요청사항 종합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주민우선보호를 위한 지원 준비
[구·군 지원]

- 구·군별 지원
․ 구호장비 및 물자 지원 조정통제
․ 자원봉사 운영 조정통제
․ 구호물자 지원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

- 학교 휴교 조치(청색: 판단 및 시행준비, 적색: 시행)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 재난대응자원 구호소(학교체육관 등) 지원 
- 학생 보호조치(옥내대피, 소개,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등)

부산지방경찰청

- 주민대피･긴급구조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우회도로 확보 및 인근 교통정리 
- 교통통제 및 현장출입 통제(교통통제소, 출입통제소 운영) 
- 재난지역 인명구조 지원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 ⦙

자료: 부산광역시(2017b), pp.48-53.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비상대응’단계에서

의 부서별/기관별 행동지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는 원전사고 발생 시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업을 담당하면서 시·군의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둘째, 시민소개 등의 

실질적 주민대피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부산광역시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

서 원전사고 시 중앙부처에서 방재대응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광역지자체에 시달하면 

광역지자체는 시·군 등의 기초지자체를 지원하는 허리 역할을 맡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산권에 포함되는 긴급보호조치구역(UPZ) 내 대피 등을 지원하고 부산시 유관기관의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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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며 예방적보호조치구역

(PAZ)과 긴급보호조치구역(UPZ)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이다. 울산광역시 울주

군의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에 해당하는 인구는 총 5,651명이며, 마을은 총 16개가 포

함된다.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 해당하는 인구는 총 6만 399명이며, 마을은 58개로 집

계된다(울산광역시 울주군, 2016, p.119). 

<표 2-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치구역(UPZ) 내 현황

2016년 06월 30일 기준

구분 인구 수(명) 마을 수(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5,651 16

긴급보호조치구역 60,399 58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119.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방사선 비상단계별 대응조치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현
장조치 행동매뉴얼｣과 마찬가지로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먼저 백색

비상의 경우, 울주군은 고리원전 발전팀장으로부터 백색비상 발령을 접수받고 유관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다. 또한 종합상황반을 발족한다.

청색비상단계에서의 대응조치를 살펴보면 청색비상 발령을 접수받고 방사능대책본부를 

확대편성하여 유관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다. 또한 주민에게 정보공개와 상황전파를 실시

하고 구호소 개소 준비를 확인한다. 청색비상일 경우 주민대피차량의 동원준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민대피 유도요원을 소집하여 배치하는 등의 적색비상단계를 준비하도록 한다.

적색비상단계에서는 방사능대책본부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하고 주민 정보공개, 상황전파 

등을 통해 주민대피를 유도한다. 구호소 개소 확인과 차량제염소 설치, 구호소 운영, 이재민 

보건의료 등이 적색비상단계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행해야 하는 행동매뉴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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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단계별 대응지침

단계 조치사항

백색비상

- 백색비상 발령 접수[←(신)고리원전 발전팀장]
- 유관기관 비상연락[→군·경·소방, 감시센터, 강남지원청]
- 종합상황반(상황실) 발족[필수요원 소집]
․ ERIX(비상대응정보교환) 시스템 준비·사용
․ 대책본부 확대편성 준비(전기·전산·통신설비 등 구축)

-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연합정보센터) 요원 파견

청색비상

(심각단계)

- 청색비상 발령 접수[←비상기술지원실(TSC)]
- 방사능대책본부 확대 편성(필수요원 소집)
- 유관기관 비상연락 [→군, 경, 소방, 감시센터, 강남교육지원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주민보호반 요원파견)
- 청색비상 상황종합[→현장지휘센터, 고리본부]
- 주민 정보공개
- 주민 상황전파
- 구호소 개소 준비 확인
- 주민대피차량 동원준비 확인[→시 대책본부]
- 주민대피 유도요원 소집·배치
- 방사능재난 현장대응센터 운영 준비
- 기타 청색비상 시 대응활동

적색비상

(대응단계)

- 적색비상 발령 접수[←고리비상대책본부(EOF)]
- 유관기관 비상연락
- 방사능대책본부 각 반별 임무수행
- 적색비상 상황종합[→현장지휘센터]
- 주민 정보공개
- 주민 상황전파
- 구호소 개소 확인
- 주민대피차량 동원 확인[→시 대책본부]
- 주민대피 유도(5km 內, 5~10km 內)
- 방사능검사진료소 설치
- 차량제염소 설치
- 방사능재난 현장대응센터 운영
- 구호소 운영
- 이재민 보건의료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p.20-33.

기초지자체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에 가장 실질적으로 적용되

는 매뉴얼이다. 따라서 원전사고 시 주민 유도 및 수송 등의 지침이 광역지자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비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가령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주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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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유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피해야 할 지역명과 기차역명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표 2-17>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주민대피 유도지침

<주민대피 유도(건설도시국, 경제환경국)>
- 건설도시국(주관: 안전건설과)은 순차적으로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주민 유도 및 동원차량에 주민 

탑승 유도
- 경제환경국(주관:지역경제과)은 주민 수송
- 단계별, 읍·면별 주민 유도 및 수송
  ▪적색비상 발령과 동시에 남창역으로 버스 이송 후 태화강역으로 열차 이송
  ▪원전 반경 5km 內 서생면 마을주민, 남창역으로 버스 이송 후 태화강역으로 열차 이송
  ▪원전 반경 5~10km 內 온산읍, 온양읍 마을주민, 남창역으로 버스 이송 후 태화강역 및 호계역으로 
    열차 이송
    ※ 온양 남창역 인근 마을은 도보로 남창역으로 이동 후 열차 탑승
  ▪원전 반경 10~15km 內 온산읍, 온양읍 마을주민, 남창역으로 버스 이송 후 태화강역 및 호계역으 
    로 열차 이송
    ※ 온양 남창역 인근 마을은 도보로 남창역으로 이동 후 열차 탑승
    ※ 온양 망양 1·2·3·4 마을주민은 덕하역으로 버스 이송 후 태화강역으로 열차 이송
  ▪원전 반경 15~20km 內 청량면, 웅촌면 마을주민, 울주군, 남구 지역 구호소로 버스 이송
  ▪각 역 및 집결지에 도착한 주민, 각 구호소까지 버스 이송
    ※ 청량면 양동, 양천, 신촌, 덕정 1·2, 화정, 송정 1·2, 성남, 화창 1·2, 신덕하 1·2 마을주민은 
       덕하역으로 버스 이송 후 태화강역으로 열차 이송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31.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주민경보방송(안)이 포함되어 있다. 백색 및 청색 비

상 발령 시 울주군 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지역주민에게 해야 하는 방송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적색비상 발령 시 대피 및 소개를 지시하기 위한 주민방송(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을 지참하지 말 것에 대한 안내와 애완동물을 동반하지 말라는 지침

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방사능낙진 강하 시’, ‘원대복귀명령 수령 시’의 주민경보방송

(안)이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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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적색비상(대피·소개 지시) 발령 시 
주민방송(안)

주민 여러분! 여기는 울주군방사능방재대책본부입니다.
00월 00일, 00:00경 (신)고리원전 ○호기의 방사선 비상 발령에 따라 주민 대피 및 소개를 지시하오니, 
경찰 및 민방위대원, 유도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의 전기 및 가스를 끄고 수도는 잠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요 및 의복, 구급약품 및 유아용품 
등을 지참하여 대피하시고, 음식물은 절대로 지참하여서는 안 되며, 애완동물도 되도록 동반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한 가축물과 사료는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하거나 저장하여야 하고, 사무실이나 집은 반드시 잠그
고 흰 수건이나 의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어 소개완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집단으로 대피하기 때문에 학교에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여러분! 상기 행동요령을 잘 따라 주시고 차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개인행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주군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31.

원전사고 시 기초지자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주민대피에 대해 주민 수송수단, 수송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송수단은 열차편성 현황, 출동차량 지정현황, 동원차량 현황 

등이 표기되어 있다. 단계별 열차편성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1편, 2단계에서는 3편, 

3단계에서는 1편을 투입하여 약 1,600명 이상을 수송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대피를 

위한 동원차량은 전세버스 업체와 시내버스 업체의 명과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제

시하였다. 단순한 현황조사에 불과하여 실제 사고 시의 수송계획에 대한 기술은 없다.

<표 2-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대피를 위한 동원차량 현황

구분 대형 중형 합계

전세버스 업체 675 265 940

시내버스 업체 635 112 747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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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구호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별 주민수

와 반경, 지정 구호소, 방사선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생면의 경우 대부분 반경이 5km 

이내 지역이며, 해당 지역은 적색비상 발령 시 즉시 구호소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 또한 방사선 영향에 따른 대피방법과 지정 구호소를 표기하였다.

<표 2-2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및 거리별 구호소 지정 개념

해당 읍·면 주민수 반경 지정 구호소 방사선 영향

서생면 전체 8,745명
1~5km

(일부 7km)

울주군지역[언양, 

두서, 상북, 삼남]
적색비상 발령 즉시(소개)

온산읍(일부), 

온양읍(일부)
22,941명

5~10km

(일부 11km)
북구지역

5km 內 주민소개 이후 즉시

(소개)

온산읍(일부),

온양읍(일부)
26,950명 10~15km

울주군지역[언양, 

삼남] 북구지역

10km 이상 방사선 영향 

미칠 경우(소개)

청량면, 웅촌면 22,780명
15~20km

(일부 24km)

울주군지역[범서, 

언양] 남구지역

15km 이상 방사선 영향 

미칠 경우(소개)

범서읍, 언양읍, 

삼동면
77,641명

20~30km

(일부 24km)
옥내대피

20km 이상 방사선 영향 

미칠 경우(옥내)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129.

또한 원전사고 시 소개해야 할 마을별 현황 및 이동경로, 목표 소요시간 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온산읍 강회마을의 경우 마을회관에 집결하여 남창역, 호계역, 호계로, 농서로를 

거쳐 천곡초에 도착하며, 목표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2-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요 마을별 구호소 현황

읍면 소개 마을 주민수(명) 집결지 이동경로 구호소명 목표소요시간

온산읍 강회 513 마을회관 남창역→호계역→호계로→농서로 천곡초 3시간 30분

온양읍 진동 46 마을회관 남창역→호계역→호계로→신천로 매곡초 3시간 30분

서생면 신리 1,036 마을회관 남창역→태화강역→남산로→울밀로 언양초 3시간 30분

청량면 덕정2리 1,933 마을회관 덕하역→태화강역→을밀로 호연초 3시간 30분

웅촌면 대복1 555 마을회관 웅촌로→대학로 울산대 3시간 30분

자료: 울산광역시 울주군(2016),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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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울산광역시 남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울산광역시 남구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긴급보호조치구역(UPZ)이면서 동시에 월성원자

력발전소의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 해당한다. 즉, 울산광역시 남구는 모든 지역이 두 원

자력발전소의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 해당한다. 2016년 11월 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의 

인구 34만 6,530명 모두가 고리원자력발전소와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긴급보호조치구역

(UPZ) 내의 소개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22> 원자력발전소 범위 내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 현황

거리(km) 고리원자력발전소 범위 내 인구(명) 월성원자력발전소 범위 내 인구(명)

14~16 16,934 -

16~20 13,609 -

20~22 138,466 27,623

22~24 177,521 118,843

24~26 - 143,917

26~28 - 54,825

28~30 - 1,322

합계 346,530 346,530

자료: 울산광역시 남구(2017a), p.152; 울산광역시 남구(2017b), p.151.

울산광역시 남구는 두 원자력발전소에서 14~30km 떨어진 지역에 속하므로 긴급보호조

치구역(UPZ)에 관한 소개 특징 등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제시되어야 한다. 즉, 예방적

보호조치구역(PAZ)에서 시행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는 차별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울산광역시 남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부산광역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내용 면에서 상당

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방사능방재 단계별 대응조치를 살펴보면 ‘비상대응’에서는 상황

을 접수 및 전파하고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지휘하며 각 부서별/유사기관별 임무에 대한 

행동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와 울산시 울주군의 ｢현장조치 행

동매뉴얼｣에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기술을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주민경보방송(안)과 주민수송대책,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구호소의 현황 등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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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울주군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을 대상으로 수립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마

찬가지로 각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다만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 관한 소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수송대책

에서 찾을 수 있는데, 원전에서의 거리에 따른 대피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에서도 10~20km 지역에서의 대피와 20~30km의 대피방식이 다르다. 울산광역

시 남구의 고리원자력발전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10~20km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3만 572명은 20km 밖 구호소로 대피하며, 20~30km에 거주하는 32만 2,746명의 

주민은 옥내대피로서 소개방안을 달리 제시하고 있다.

<표 2-23>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리원자력발전소 기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범위별 대피방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대피방안 읍면동 인구수(명)

10~20km 20km 밖 구호소로 대피 두왕동,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30,572

20~30km 옥내대피
선암동, 야음장생포동, 

옥동(두왕동) 제외 지역
322,746

자료: 울산광역시 남구(2017a), p.142.

울산광역시 남구의 동별 구호소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소개마을에 따라 집결지, 이동경

로, 구호소명과 소요시간을 제시하였다. 구호소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동수단은 버스와 승용차로 구분되어 이동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소요시간

은 비상시 구호소별로 40분에서 60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호소 위치의 

대부분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실제 원전사고 시 각 구호소에 대한 방사능 

방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만약 상황에 따라 타 시·도로 소개할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소개할 지역으로 밀양시

가 지정되어 있다. 밀양초등학교, 밀성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구호소로 2만 1,943명을 

수용하고, 교동공설운동장, 밀양대공원 등의 운동장 및 공원에 1만 5,175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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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가. 방사능 분야 안전계획 수립 주체 및 체계

방사능 분야를 포함한 한국의 안전관련 계획의 최상위계획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

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분야의 모든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여 하위계획에 시달한

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내에서도 각 재난 유형별로 다시 세분화되어 분야

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6>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내 방사능 분야 계획의 위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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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부 분야 중 방사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하며 수립한 계획을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 내의 방사능 분야 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능 분야의 최상

위계획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비상대응계획

󰡔국가방사능방재계획󰡕으로 국가단위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가

방사능방재집행계획󰡕과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립된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과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

사능방재계획󰡕은 원전 안전에 관한 예방 및 대비의 성격이 강한 계획(Plan)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매뉴얼은 원전사고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며, 대응의 성격이 강한 행동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원전안전 분야 매뉴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수립

하여 매뉴얼 작성의 지침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시달하면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

로 각 업무 및 현장에서 적용할 매뉴얼을 수립한다.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매뉴얼은 부처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담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는 현장에서 주민들

을 피난시키거나 대피경로를 설정하는 등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원전사고 시 주민소개, 대피경로 등은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방사능 분야 안전계획에서 비상대응계획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비상대응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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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7> 방사능 분야 계획 내 피난 등의 비상대응계획 위치

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중점 검토사항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수립 주체에 따라 광역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매뉴얼과 기초지자

체에서 수립하는 매뉴얼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PAZ)과 긴급보호조치구역(UPZ)에 속하는 지역에 따라 매뉴얼의 성격이 달라

진다. 

전자일 경우, 기초지자체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므로 원전사고 시 현장에서 직

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지침을 담아야 한다. 특히 20km 밖으로의 주민대피 또는 옥내대피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주민대피수단, 주민대피경로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주민소개를 돕고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이끌어내

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매뉴얼은 좀 더 구체적이며 실질적

이고, 광역지자체의 매뉴얼은 좀 더 지침적인 성격을 띤게 된다.

반면 후자인 경우,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경우와 긴급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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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UPZ)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피난의 시급성에 따라 매뉴얼에 차이가 있다. 예방적보호

조치구역(PAZ)의 기초지자체 매뉴얼은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가장 먼저 접하

게 되므로 초동조치가 중요하고, 시간적 시급성을 고려해야 하며, 주민의 빠른 대피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긴급보호조치구역

(UPZ)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대규모 피난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피난 시나리오를 수립해야 한

다. 또한 방사능 누출 정도에 따라 긴급보호조치구역(UPZ) 내 지역별 대피방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비상대응계획 분석을 위해 ｢현장조

치 행동매뉴얼｣을 검토할 경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8> 지자체 특성 및 보호조치구역 특성에 따른 중요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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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비교·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원전사고 발생 시 실제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피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매뉴얼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원전사고는 특성

상 역사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지 않아 연구자가 사고 상황 및 대피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영상 및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자료 및 자료를 바탕으로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한다. 설정한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및 일본의 비상대응계획을 상세히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상세 지침

을 도출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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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프레임

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분석 프레임 선정

한국과 일본의 현재 비상대응계획의 수준을 비교·검토하는 분석 프레임에 반영하고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의 과제

가) 정보 전달의 문제

〇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 부족

- 사고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하지 않고 피난을 지시 

- 피난의 원인이 원자력 사고인 줄도 모르고 피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 쓰나미가 아닌 원전 때문이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멀리 대피하여 여러 차례 

피난지를 옮기는 일도 없었을 것임

〇 온라인,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 정전 등의 영향으로 휴대전화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인터넷 등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비상시의 정보전달 방식을 준비하여야 함

<참고자료: 국회 사고조사보고서 내의 주민 인터뷰 내용>

① 나미에정 주민

“3/12 아침 마을 체육관에서 교내 방송에서 원전사고보다 쓰나미가 히가시 중학교까지 오고 있으니 

쓰시마 쪽으로 피난하라고 해서 가까스로 쓰시마 초등학교에서 밤을 새웠지만 그때 사고 발생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으면 쓰시마가 아니라 더 멀리 피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

이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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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라하정 주민

“대피지시는 원전사고와 분명한 관련을 알 수 없어 막연했다. 왜 피난을 하는지 모른 채 가는 피난은 

불안만 부채질한 것 같다. 그 후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도쿄전력 직원 분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도쿄전력이라는 기업이 저지른 기만을 용서할 수 

없다. 사고는 왜 일어났는지? 지진 때문인지, 쓰나미 때문인지? 그 후의 대응에도 보도되지 않은 

사실은 없는지 원인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③ 히로노정 주민

“나는 도쿄전력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인 줄 몰라서 왜 피난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마을에서 방송으

로 대피하라고만 했습니다. 지진, 해일로 전기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피난을 했지만 초기에 

원자력 사고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자료: 国会事故調(2012), p.363.

나) 피난지시

〇 피난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 부재

- 대피지시를 해야 하는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아서 피난지시에 혼란 발생

〇 자주피난

- 정부는 주민에게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도 않고, 피난의 판단을 

주민 개인에게 맡겨 혼란을 야기함

〇 광역 단위의 피난준비 부족

- 후쿠시마현은 사고 이전에는 광역 피난을 고려하지 않았음

- 여러 번에 걸쳐 피난 장소를 옮기는 혼란 발생

도미오카정 주민 인터뷰

“첫 번째 피난 때 한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귀중품도 

챙기지 못하고, 특히 의료관계서류 등이 없기 때문에 부모 모두 증상이 악화되었다. 노인에게는 

맨몸으로 피난 가는 것은 힘들다. 세를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꼭 도미오카에 집착하지는 않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임시시설에 계속 있을 수 없다면 살 집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 생활보호의 

부활을 희망한다. 피난유도를 해 준 것이 현이나 마을의 직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던 의료시설 

직원들이어서 아버지가 어디로 대피했는지 몰라 찾는 데 반나절이 걸렸다. 피난민 명단 등의 작성

이 느리다.”

 자료: 国会事故調(2012),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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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합재난

〇 도로마비로 인한 피난 소요시간 지체

-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주요 해안도로 등 인프라가 파괴되어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움

- 계속되는 여진, 불안정한 교통상황도 주민피난을 어렵게 함

- 침수로 인한 정전은 통신불능 상황을 초래하였고, 마을의 방송장비와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식이 사실상 유일하게 사고소식을 전달하여 주민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음

〇 재해원인별 피난 방식의 충돌

- 재난 유형에 따라 피난처가 다르다는 점도 혼란을 야기함

- <표 3-1>과 같이 쓰나미의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원전사고의 

경우 오히려 방사성 물질이 한 곳으로 모이는 효과를 낳아 위험할 수 있음

<표 3-1> 재난 유형별 피난방법

재난 유형 피난방법

쓰나미
- 해안, 하천부지로부터 떨어지고 될 수 있는 한 산으로 피난
- 자동차는 두고 걸어서 피난

지진
- 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건물 안이 안전
- 주변에 무너질 만한 건물이 없는 공터로 피난

원전

- 가능한 한 원전에서 멀리 피난
- 방사성 물질의 확산이 동심원 형태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풍향 등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 필요
- 피난이 곤란한 경우, 밖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을 차단

자료: 저자 작성.

라) 피난 시 혼란

〇 다단계 피난

- 국회 사고조사보고서(2012)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가까운 후타바정, 오쿠

마정, 도미오카정, 나라하정, 히로노정, 나미에정에서 20% 이상의 주민이 6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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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한 것으로 밝혀짐

- 설문조사에서도 오쿠마정, 도미오카정 및 미나미소마시의 주민은 “피난장소를 전전

하고 몇 번이고 피난을 반복했다”라는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됨 

<참고 자료> 국회 사고조사보고서의 주민 인터뷰

오쿠마정 주민

“경찰인지 누군지 흰 마스크를 한 사람이 그저 ‘서쪽’으로 도망치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

다. 우리들은 가와우치촌을 목표로 했지만 정체 때문에 평소 30분 정도의 구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 

버렸다. 가와우치촌은 도로도 광장도 여기 저기 차로 가득 차서 가쓰라오촌으로 피난해서 1박을 했지

만 그날 밤 그곳도 피난대상지역이 되어버렸다. 한 살배기 손자와 함께여서 몹시 걱정했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다. 나는 투석 환자여서 병원이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고리야마에서 투석할 수 있어

서 다행이다. 하지만 1주일 정도 투석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다. 병원도 정부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

도미오카정 주민

“이유도 모른 채 가와우치촌으로 피난하라고 방송이 나와서 준비하고 가와우치촌으로 갔습니다만 

가와우치촌은 가득 차서 다른 곳으로 피난처를 변경하여 미하루로 갔지만 그곳도 사람들로 가득 차, 

모토미야의 피난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곳 이동했지만 지금은 이와키시의 임대주택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미에정 주민

“나미에로 돌아가도 지붕도 무너지고 방사선의 누출이 심해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

다. 집에 한번 갈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들도 여기 사는 것은 더 이상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저녁에 블루시트 6장, 로프 한 다발을 사와서 12일 아침부터 지붕에 걸려고 준비하고 

있던 참에 방재 무선 및 조장님이 얼른 쓰시마의 학교나 체육관으로 가라고 해서 쓰시마에 3, 4일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방사선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 내외 6개 장소를 거쳐 지금의 

장소에 정착했습니다(니혼마쓰).”

자료: 国会事故調(2012), pp.366-367.

〇 지형 및 기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피난구역의 설정

- 국회 사고조사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미에정의 약 50%, 후타바정의 약 30%, 

도미오카정의 약 25%의 주민이 고선량 지역으로 피난한 것으로 밝혀짐

- 방사능 구름의 이동경로에 위치한 학교가 임시대피소로 활용된 경우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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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회 사고조사보고서의 주민 인터뷰

나미에정 주민

“SPEEDI가 공표되지 않아서 방사선이 가장 높은 곳으로 피난했는데 이것 때문에 평생 건강을 걱정해

야 할 것 같다. 왜 공표하지 않은 거죠? 사람의 목숨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집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비나 제염도 어렵고, 또 중간 저장시설이 가까이에 있어서 많이 불안합니다.”

자료: 国会事故調(2012), p.374.

〇 옥내대피구역 지정의 실효성

- 옥내대피 후, 피난길에 오를 때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 운전기사, 간호사, 의사 등과 

같은 특수 직업종사자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할 뿐만 아니라 식량이나 

연료도 부족해 옥내대피를 지속하지 못함 

마) 재난약자

〇 병원시설, 고령자

- 사고 직후 원전 10km 반경 내의 병원에는 입원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됨

- 입원환자, 그중 고령자 시설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 부족한 교통자원, 특히 의료기관

이 활용할 수 있는 피난수단을 확보할 수 없어 피난에 어려움. 

- 피난수단과 피난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을 지체하다가 도로에서 10시간 동안 

230km의 장거리 이동을 강행하던 중 60여 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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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고조사보고서 발췌

피난이 늦었던 이마무라 병원, 니시 병원, 오다카아카사카 병원 및 후타바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통신수단이 두절되어 병원 직원이 동사무소, 경찰, 자위대 등에 직접 피난지원을 요청하러 가야 

했다. 입원환자의 대부분이 중증환자였던 니시 병원에서는 나미에정 직원이나 경찰로부터 버스이송 

제안을 받았지만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미치는 것을 우려해 보류하고 자위대 헬기를 기다리다 대피

가 지연되어 14일 밤이 되었다. 이마무라 병원은 경찰과 현에 도움을 요청해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 피난했다. 오다카아카사카 병원과 후타바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이 직접 뛰어다니며 

소방서와 경찰 등에 피난지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오다카아카사카 병원은 14

일 밤, 후타바 병원은 15일 오전이 되어서야 대피를 시작했다.

자료: 国会事故調(2012) p.388.

바) 임시피난의 고충

〇 숙박거부7)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다른 현으로 피난한 사람들을 여관이나 호텔에서 숙박 거부하

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

〇 물자공급부족8)

- 임시피난소의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휘발유, 등유 등이 공급되지 않아 

극심한 물자 부족으로 불편을 겪음

- 옥내대피 지시를 받은 주민의 경우에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식료품이 바닥났지

만 물자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결국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

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분석 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살펴본 교훈의 주요 이슈는 크게 ‘정보전달’, ‘피난처·피난

방법’, ‘구호물품’, ‘재해약자’, ‘피난의 장기화’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이슈별 비상대응계

획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분석내용은 <표 3-2>와 같다.

7) 한겨레(2011.3.20), 검색일: 2017.6.19.

8) 한겨레(2011.3.24), 검색일: 2017.6.19.



62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정보전달’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관한 대책’과 ‘정보전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2>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분석내용

구분 분석내용

정보전달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관한 대책

- 정보전달방법의 적정성

피난처․피난방법

- 주민들의 피난처·피난수단 인식 향상을 위한 대책

- 자택 외의 장소에서 피난하는 주민을 위한 피난방법

- 피난 시의 교통정체 대책

- 대중교통 기관의 활용 준비 부족에 대한 대책

- 피난처 변경에 대한 대책

- 철저하지 못한 오염검사에 대한 대책

- 방사능 오염방지약품 배포에 관한 대책

- 애완동물을 동행한 피난준비 부족에 대한 대책

- 옥내대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관한 대책

- 원자력재해를 가정한 피난훈련의 미실시에 대한 대책

구호 물품 - 피난 시 필요한 구호품 부족에 관한 대책

재해약자
- 간호가 필요한 사람의 피난계획 부족에 관한 대책

- 의료기관의 진료 부족에 관한 대책

피난의 장기화

- 근로, 주거확보, 의료 등의 지원 부족에 관한 대책

- 가족의 이산방지대책

- 피난구역 내에서의 도난, 화재에 관한 대책

- 피난소의 생활환경에 관한 대책

- 피난민의 질문·의견 등의 대응 부족에 대한 대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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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전사고관련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프레임 선정 

<원전사고관련 영상 선정>

 - ｢다큐멘터리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내셔널지오그라피)

 - ｢다큐멘터리 Fukushima Now｣
   (Nuclear Advisor)

 - ｢영화 판도라｣

⇩
<영상 시청 및 이슈 논의>

 - 각 영상을 시청하면서 원전사고 시 

   발생하는 단계별 상황 파악

 -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모습 및 상황

   별 주요 이슈 논의 

⇩

<매뉴얼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 선정>

 - 피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별 

   그룹핑

 - 주요 이슈에 대한 대안 논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워크숍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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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숍 과정 및 방법론

본 워크숍은 첫째, 원전사고관련 영상을 선정하였다. 원전사고관련 영상 선정 시 연구자

가 편향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원전관련 찬반 입장이 표명된 영상자료는 제외하고 최대한 

원전사고 시 피난과정 및 피난경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선정하였다. 기본적으

로 다큐멘터리 자료를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영화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진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한 영상을 시청하며, 각 영상에서 기술하는 단계

별 상황을 파악하였다. 중점적으로 원전사고 당시 피난과정 및 피난경험을 확인하여 기술하

였다. 연구진은 기술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토론을 통해 주요 이슈를 그룹핑하였다.

셋째, 논의한 이슈를 바탕으로 매뉴얼 분석을 위한 주요 지표를 선정하였다. 

2) 워크숍 결과

연구진의 워크숍에서 나온 각 주요 이슈는 <표 3-3>과 같다. 상세 의견으로는 피난시기의 

결정주체, 결정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정보전달방법, 단계별 정

보전달방법 및 전기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의 정보전달방법 등이 주요한 사항으로 고려되

었다.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은 피난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이다. 후쿠시마 사례에 관한 

영상을 살펴봤을 때, 원전사고 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특히 주민대피 

시 도로마비와 바람의 영향에 따른 방사능 확산분포 차이 등에 대해 매뉴얼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도출되었다. 

매뉴얼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수 제기되었다. 현재 수립되고 있는 매뉴얼을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며, 만약 현재의 매뉴얼이 공무원을 위한 매

뉴얼이라면 지역주민을 위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수립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그 외에도 구호소, 피난지역, 피난기간, 피난동반자 등 피난주체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과 피난주민들을 수용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사항 등이 이슈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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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워크숍 결과 주요 이슈 

주요 이슈

- 피난시기는 누가 결정하는가?
- 피난시기는 언제 결정하는가?
- 주민에게 정보전달방법
- 정전 시 정보전달방법 필요(다양한 정보전달 대안 활용 필요)
- 아날로그 정보전달방법(ex, 어촌 기존 무선 네트워크망, 마을에서 사용하는 알림망 등)
- 단계별 정보전달
- 정보전달방식 구분
․ 주체별(조직, 일반인)
․ 상황(단계별)

- 피난 시 도로 붕괴 등으로 인해 차량 이동이 어려울 경우
- 복합재난으로 인한 기존 인프라(도로, 병원, 전기 등) 파괴 시 시나리오
- 차량이동으로 정체 발생 시나리오(분산이동에 대한 고려 필요)
- 인프라별 사고 시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분석 필요
․ 예) 전기공급 차단 시 정보전달의 어려운 상황(정전대비 상황별 시나리오 필요)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필요
- 시기별 시나리오 필요
․ 예) 피난 결정 → 피난 시작 → 피난경로

- 매뉴얼을 이용하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행동요령 필요
- 주민은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 필요 - 현재 매뉴얼의 단점
- 피난 안내자는 교육을 통한 숙지 필요(공무원이 아닐 수 있음, 따로 양성 필요)
․ 안내자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 유치원·학교 선생님, 병원 등 소속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람

- 다른 재해 매뉴얼과 연계(지역 소방대원 시스템 등)
- 유치원, 학교, 의료시설별 매뉴얼 필요
- 구호소 운영방안, 준비물 등 매뉴얼 필요
- 지금 구호소는 지정만 되어 있음(단점)
․ 겨울일 경우, 담요, 난방 등과 같은 실질적 사항도 고려되어야 함

- 재해유형/영향별 구호소의 구분
- 어디로 피난을 갈 것인가
- 광역피난 지정
․ 계절, 이동경로/시간, 풍향, 수용인원 등 고려

- 수용 지자체와의 연계 협력
- 피난 갈 때의 대안
․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 어디로 피난 갈 것인가(종착지)

-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른 대안 선택 필요
․ 옥내대피가 될 수도 있고 피난을 떠나야 할 수도 있음

- 피난기간
․ 장기 피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누구와 함께 피난 가는지에 대한 대안
․ 자식, 부모, 애완동물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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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프레임 종합 

앞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모니터링과 연구진 워크숍을 바탕으로 도출한 매뉴얼 분석 

지표와 프레임은 <표 3-4>, <표 3-5>와 같다. 연구진이 도출한 지표는 총 18개이다. 크게 

‘목적 및 대상’, ‘피난지시’, ‘정보전달’, ‘피난실행’, ‘피난 시나리오’, ‘재해약자 고려’, ‘기

타’의 7가지로 구분된다. 각 항목을 대상으로 ‘비상대응계획에 기술되어 있는가?’와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가?’를 각각 분석한다. 

<표 3-4> 매뉴얼 분석항목

구분 분석항목

총론 1. 목적 및 대상
1)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2) 비상대응계획의 대상

각론

2. 피난지시
3) 피난지시의 결정주체

4) 피난지시의 판단기준

3. 정보전달

5) 정보공개

6) 정보전달방식

7) 정전 등의 특수상황 고려

4. 피난실행

8) 피난장소의 구체성

9) 피난차량

10) (PAZ의 경우) 광역피난장소

11) (UPZ의 경우) 옥내대피

5. 피난시나리오

12) 시나리오 대안

13)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14)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

6. 재해약자 고려
15) 재해약자에 대한 고려

16)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시설별 매뉴얼

7. 기타
17) 구호소 운영방안

18)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

자료: 저자 작성.

<표 3-5> 매뉴얼 프레임

구분 내용

분석 프레임
- 비상대응계획에 기술되어 있는가?

-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가?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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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대상

앞서 도출한 분석 프레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비상대응계획을 분석하기 앞 서 한국 및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범위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 광역지자체 비

상대응계획 분석 사례지역으로 A시, 기초지자체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

치계획구역(UPZ) 사례지역으로 B군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례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

는 각 지자체의 󰡔원자력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다.

<표 3-6> 한국 비상대응계획 분석 사례지역

구분 PAZ / UPZ 사례지역 (분석 보고서) 해당 원자력발전소

광역지자체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 A시(원자력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고리원자력발전소

기초지자체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 B군(원자력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고리원자력발전소

자료: 저자 작성.

일본의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의 사례지역은 C현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사례지역으로 D시를 선정하였다. 해당 사례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보고서는 각 지자체 󰡔원자력재해피난계획󰡕 이다. 

<표 3-7> 일본 비상대응계획 분석 사례지역

구분 PAZ / UPZ 사례지역 (분석 보고서) 해당 원자력발전소

광역지자체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 C현(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기초지자체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 D시(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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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대상

가.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지자체인 A시 행동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목적은 방사능 누출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기관,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

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시의 비상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의 주목적은 원전사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이 가능한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1장 일반사항 - 제1절 목적 

□ 고리 원자력발전소(신고리·새울 원전 포함)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지자체의 기능이 지역적·부분적

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기관, 지역유관기

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A시의 비상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12.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광역지자체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목적은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재해에 대비해, 원자력재해대책 중점구역에 관한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의 판단기준, 피난처,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다. 또한 원자력재해 발생 시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고 있으며, 주민의 피폭을 가능한 한 저감하고 평상시부터 원자력 방재체제의 내실을 기하

여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본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C현의 주요 원자력 관련 

계획 및 법령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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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 본 계획은 C현 지역방재계획 원자력대책 제2장 제8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재해에 대비해, 원자력재해대책 중점구역에 관한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의 

판단기준, 피난처,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 원자력재해 발생 시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것

- 주민의 피폭을 가능한 저감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

- 평상시부터 원자력 방재체제의 내실을 기하고, 강화를 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계획과 관련법령, 현 방재계획, 관계 매뉴얼 등과의 관계를 별도 1에 표시한다.

- 이하, C현 지역방재계획 원자력재해대책 ‘현 방재계획’,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를 ‘발전소’, 주부

전력주식회사를 ‘사업자’,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를 ‘피난 등’이라고 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은 목적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주목적이 원전사고 시 기관의 행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본은 기관 및 주민이 원전

사고 시 피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하고자 수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8>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비상대응계
획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
난계획󰡕에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을 기술하고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의 목적은 원전사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의 행동매
뉴얼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매뉴얼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이 아님

- 따라서 한국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이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함

- 주민의 입장에서 피난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은 실용성이 낮다고 판단됨

- 일본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은 주민의 피난 목적에 한정함

- 따라서 피난에 관한 사항이 구체
적이고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 보
고 피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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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대응계획의 대상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A시 행동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계획의 적용범위는 고리(신고리·새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영향을 받는 시, 구·군, 관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한국 광역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의 대상은 시, 구·군, 관계기관 등의 행정기관이다. 따라서 

한국 광역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은 행정기관의 행동매뉴얼이며, 독자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1장 일반사항 - 제3절 적용범위 

□ 고리(신고리·새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로 인한 대규모 방사능재난 상황에서 시, 구·

군,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용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12.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을 살펴보면 “본 계획은 C현 지역방재계획 원자력대

책 제2장 제8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재해에 대비해, 원자력재

해대책 중점구역에 관한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의 판단기준, 피난처, 피난경

로, 피난수단 등을 규정한다.”라고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자력 사고 시 피난에 대해 주민들의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공무원이 이를 이해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나아가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력 사업자 등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의 대상 독자는 주민 

및 공무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등으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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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 본 계획은 C현 지역방재계획 원자력대책 제2장 제8절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재해에 대비해, 원자력재해대책 중점구역에 관한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의 

판단기준, 피난처,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 원자력재해 발생 시에 주민 등의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것

- 주민 등의 피폭을 가능한 한 저감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

- 평상시부터 원자력 방재체제의 내실을 기하고, 강화를 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계획과 관련법령, 현 방재계획, 관계 매뉴얼 등과의 관계를 별도 1에 표시한다.

- 이하, C현 지역방재계획 원자력재해대책 ‘현 방재계획’,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를 ‘발전소’, 주부

전력주식회사를 ‘사업자’, 피난, 임시이전 및 옥내대피를 ‘피난 등’이라고 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은 계획의 대상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비상대응계획의 독자

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공무원, 주민, 사업자 등의 전반적인 독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표 3-9> ‘비상대응계획의 대상’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비상대응계획의 대상을 기술하고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비
상대응계획의 대상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서 규정
하고 있는 비상대응계획의 대상은 행정기관
으로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독자의 범위가 좁음
- 일본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공무원뿐만 아

니라 주민, 사업자 등이 계획을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도록 범위의 확대가 필요함

- 일본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은 공무원, 
주민, 사업자 등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함

-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계획에서 피난만을 다루
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공무원, 주민, 사업자 
등의 전체를 독자로 이해하고 계획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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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지시

가. 피난지시의 결정주체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지자체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은 피난지시의 결정권자를 현장방사능 방재

지휘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의 장은 원자력안전위

원회 사무처장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결정권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은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해 합동방재대책협의

회를 주관하고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2장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제1절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센터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

방재대책협의회 주관”

제7장 분야별 세부계획 - 제2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조치 계획 

□ 세부 주민보호조치 시행(적색비상)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 시행령｣ 제26조(방사능재난 발생통보 및 대응)

 ▷ 원자력안전위원회(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결정 권고, 지자체 주민보호 시행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24, p.189.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의 피난 판단기준은 원자력재해대책방침에 근거하여 국가가 판단하며, 국가, 현, 피

난원 시정, 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가란 총리대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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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2장 피난 등의 판단기준과 실시 - 제1절 피난 등의 판단기준 

□ 피난 등은 원자력재해대책방침(원자력규제위원회, 2016년 3월 1일 부분개정)에 근거한 발전소의 

상황이나 방사선 측정치 등에 따라 국가가 판단하며, 국가, 현, 피난원 시정, 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실시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5.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피난지시 결정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피난지시의 결정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에 있다. 일본은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상 국가에서 결정한

다. 우리나라도 피난지시 결정권자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0> ‘피난지시의 결정주체’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피난지시 결정권자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피

난지시 결정권자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등의 피난지시 
결정권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에 있고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의 장은 합동방재대
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함

- 주민피난 등의 국가적 사안에 대해 원자력안
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한 부
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등의 심각한 국
가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하
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등의 피난지시 
결정권자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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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지시의 판단기준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의 피난지시 판단 권한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에게 있으며, 센터장은 합동방

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난을 결정한다. 원전사고 시 옥내대피 및 주민소개 필요

성의 결정은 협의회에서 논의되며, 협의회는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및 기상상태’, ‘사

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대피소 등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1장 일반사항 – 제6절 위기경보 

□ 적색비상: (대응조치) 주민보호조치 실시(옥내대피 및 소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주민 즉시 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주민 옥내대피 및 소개

□ 적색비상 수준: 국제원자력사건등급 4등급 수준 이상(소내 위험사고)

제2장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제1절 국가 방사능방재 대응체계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자문”

□ 합동방재대책협의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파견된 기관에 따라 임명

                      (A시): 경제부시장(1명), 불가시 재난예방과장

                      (A시지방경찰청): 경비안전과(1명)

                      (A시교육청): 기획조정관(1명)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과(1명)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16-1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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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 옥내대피 필요성 결정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은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옥내대피가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동방재대책협의회에서 주민의 옥내대피 여부를 결정하고 

A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 이행을 권고 

  1.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2. 기상상태

  3.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대피로, 대피소 등의 정보

  4. 시행 가능성과 시행 시 발생하는 위험

  5. 영향범위 내의 주민분포

□ 주민소개 필요성 결정 –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은 주민 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주민소개가 

필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합동대책협의회에서 주민소개 여부를 결정하고 A시 방사능방

재대책본부에 이행을 권고 

  1.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및 기상상태

  2.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대피소 등의 정보

  3. 학교, 병원 교도소 등 집단시설

  4. 수송수단, 도로여건, 교통량 상태 및 이동소요시간

  5. 시행 가능성과 발생되는 위험 및 영향범위 내의 주민분포

  6. 구호소 위치 및 준비상태 및 구호소 물자 동원능력

자료: 한국 A시,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검색일: 2017.10.23.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지시되어 있는 피난 등의 판단기준은 정량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먼저 원자력시설의 상태 등에 근거한 비상시 활동 수준인 EAL(Emergency 

Action Level)을 바탕으로 ‘시설부지 비상사태’와 ‘전면 비상사태’로 구분하며 PAZ와 UPZ

의 피난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EAL에 따라 시설부지가 비상사태(전체 교류 전원 상실 

등)일 경우 PAZ 내에 포함된 주민 중 재해약자의 피난이 실시되며, 그 외 주민은 피난을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UPZ의 주민은 옥내대피를 준비한다.

UPZ 주민의 피난은 공간방사선량률이나 환경시료 중 방사선 물질의 농도 등의 계측 가능

한 수치로 표기하는 운용상의 개입 수준인 OIL(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을 기준

으로 피난을 실시한다. 즉 OIL 값에 따라 피난 및 임시 이전을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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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2장 피난 등의 판단기준과 실시 - 제1절 피난 등의 판단기준 

□ 피난 등은 원자력재해대책방침(원자력규제위원회, 2016년 3월 1일 부분개정)에 근거한 발전소의 

상황이나 방사선 측정치 등에 따라 국가가 판단하며, 국가, 현, 피난원 시정, 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실시한다. 피난 등의 판단기준으로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난 등의 판단기준

판단기준
피난 등의 내용

PAZ UPZ

EAL9)

에 

따른 

피난 

등 

시설부지 비상사태

(특정 사건 통보 시) (법10) 10조)

예) 전체 교류 전원 상실

- 재해약자11) 피난 실시
- 주민12) 등의 피난 준비

- 주민 등의 옥내대피 준비

전면 비상사태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 발령 시) (법 15조)

예) 원자로를 냉각하는 모든 기능 상실

- 주민 등의 피난 실시 - 주민 등의 옥내대피

OIL13)

에 

따른 

피난 

등

OIL1

500μSv/h 초과

(지상 1m에서 측정한 경우의 공간 

방사선량률(1시간 값))

-

-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주
민 등의 피난(몇 시간 내
를 목표로 지역을 파악
하고 신속하게(1일을 기
준) 피난 실시)

OIL2

20μSv/h 초과

(지상 1m에서 측정한 경우의 공간 

방사선량률(1시간 값))

-

-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주
민 등의 임시이전(1일 
이내를 목표로 지역을 
특정하고 1주일 정도에 
임시이전을 실시)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5.

9) EAL(Emergency Action Level): 원자력시설의 상태 등에 근거한 비상시 활동 수준.

10) 원자력재해대책특별처리법.

11) 재해약자(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및 안정 요오드제를 오용한 자.

12) 당해 구역의 주민 및 통근·통학 인원 등 당해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13) OIL(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 공간방사선량률이나 환경시료 중 방사선 물질의 농도 등의 계측 
가능한 수치로 표기하는 운용상의 개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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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사태의 기준(경계사태를 판단하는 EAL(EAL1)) 조치의 개요

① 원자로 운전 중 원자로 보호회로의 1채널에서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신되고 그 

상태가 일정 시간 계속된 때, 해당 원자로 정지신호가 발신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원자로 운전 중에 보안규정에 정해진 수치를 넘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③ 원자로 운전 중 해당 원자로의 모든 급수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④ 원자로 운전 중 주 복수기에 해당 원자로에서 열을 제거하는 기능이 상실된 때, 

해당 원자로에서 잔류 열을 제거하는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경우

⑤ 모든 비상 교류 모선의 전기공급이 1계통만 된 때, 해당 모선의 전기공급이 1개의 

전원만 가능하게 되며, 그 상태가 15분 이상 계속되거나 외부 전원 상실이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⑥ 원자로 정지 중 해당 원자로 용기 내의 수위가 수위 저설정치까지 저하하는 경우

⑦ 제사용 연료 저장조의 수위가 일정한 수위까지 저하하는 경우

⑧ 원자로 제어실 이외의 다른 곳에서 원자로의 운전이나 제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생길 경우

⑨ 원자력 사업소 내의 통신을 위한 설비 또는 원자력 사업소 내외의 통신을 위한 

설비의 일부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⑩ 중요구역에서 화재 또는 일수가 발생하고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른 원자

력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원자력 사업자 방재업무계획 등에 관한 명령(2012년

도 문부 과학성·경제 산업 성령 제4호) 제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되는 안전상 

중요한 구축물, 계통 또는 기기(이하 ‘안전 기기’)기능의 일부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⑪ 연료 피복관 장벽 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장벽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연료 피복관 장벽 또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장벽이 상실되는 일

⑫ 현 내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⑬ 현 내에서 큰 해일경보가 발령된 경우

⑭ 도카이 지진주의 정보가 발표된 경우

⑮ 온사이트 관리 보좌가 경계를 필요로 인정하는 해당 원자로 시설의 중요한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⑯ 해당 원자로 시설에서 신 규제기준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을 넘는 외부 사건이 발생

한 경우(토네이도, 홍수, 태풍, 화산 등).

⑰ 기타 원자로 시설 이외에 기인하는 현상이 원자로 시설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 등 위원장 또는 위원장 대행이 경계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체제구축이나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주

민방호를 위한 준비

를 개시한다.

（PAZ 내의 피난 준

비에 시간을 요하는 

재해약자에 대해 피

난 등의 준비를 개

시)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경계사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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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지 비상사태의 기준(시설부지긴급사태를 판단하는 EAL(EAL2)) 조치의 개요

① 원자로 운전 중 비상 노심 냉각장치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발생하

는 경우

② 원자로 운전 중 해당 원자로로의 모든 급수기능이 상실된 때, 모든 비상 노심 냉각장치(해

당 원자로에 고압 주수(注水)하는 계열에 한함)에 의한 주수가 불가능한 경우

③ 원자로 운전 중에 주 복수기에 의한 해당 원자로에서 열을 제거하는 기능이 상실된 때, 

해당 원자로에서 잔류 열을 제거하는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④ 모든 교류 모선의 전기공급이 정지하고 그 상태가 30분 이상(원자로 시설에 마련되는 

전원설비가 실용 발전용 원자로 및 부속시설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2013

년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5호) 제57조 제1항 및 실용 발전용 원자로 및 부속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2013년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6호) 제72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5분 이상)지속되는 경우

⑤ 비상용 직류 모선이 하나가 된 때에, 해당 직류 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5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⑥ 원자로 정지 중 해당 원자로 용기 내의 수위가 비상 노심 냉각장치(해당 원자로에 저압으

로 주수하는 계열에 한함)가 작동하는 수위까지 저하되는 경우

⑦ 제사용 연료 저장조의 수위를 유지할 수 없는 때, 또는 해당 저장조의 수위를 유지할 

수 없고, 해당 저장조의 수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자로 제어실 환경이 악화되고, 원자로 제어에 차질 또는 원자로 혹은 제사용 연료 저장

조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로 제어실에 설치하는 원자로 시설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혹은 원자로 시설의 이상을 표시하는 경보장치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경우

⑨ 원자력 사업소 내의 통신을 위한 설비 또는 원자력 사업소 내와 원자력 사업소 외의 통신

을 위한 설비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⑩ 화재 또는 일수가 발생하고 안전기기 등의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경우

⑪ 원자로 격납용기 내의 압력 또는 온도의 상승률이 일정 시간에 걸쳐서 통상의 운전 및 

정지 중에 있어 상정되는 상승률을 넘는 경우

⑫ 원자로의 노심(이하 ‘노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심 손상을 막기 위해서 원자

로 격납용기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할 것

⑬ 연료 피복관의 장벽이 상실된 때, 원자로 냉각 계통의 장벽이 상실할 우려가 있고, 연료 

피복관의 장벽 및 원자력 사업소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원자로 냉각 계통의 장벽

이 상실될 우려가 있거나 연료 피복관의 장벽 또는 원자로 냉각 계통의 장벽이 상실될 

우려가 있을 때, 원자로 격납용기의 장벽이 상실되는 경우

⑭ 원자력 사업소 구역의 경계 부근 등에서 원재법 제10조에 근거한 신고의 판단기준으로서 

정령 등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량 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사업소 외 

운반에 관련된 경우 제외).

⑮ 기타 원자력 시설 이외에 기인하는 현상이 원자로 시설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원자력 사업소 외에 방출되거나 방출될 우려가 있어 원자력 

사업소 주변에서 긴급사태에 대비한 방호조치 준비 및 방호조치의 일부 실시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PAZ 내 주민 

등의 피난준

비 및 조기 실

시가 필요한 

주민피난 등

의 방호조치

를 실시

(PAZ의 

시설부지 

비상사태 

피난자는 

준비가 

갖춰지는 대

로 피난을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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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비상사태의 기준(전면비상사태를 판단하는 EAL(EAL3)) 조치의 개요

① 원자로의 비상정지가 필요한 때에 제어봉 삽입에 의한 원자로를 정지할 수 없는 

것 또는 정지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원자로 운전 중 비상 노심 냉각장치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원자로 냉각재 누출이 

발생한 때, 모든 비상 노심 냉각장치에 의한 해당 원자로에 주수가 불가능한 

경우

③ 원자로 운전 중 해당 원자로의 모든 급수기능이 상실된 때에 모든 비상 노심 

냉각장치에 의한 해당 원자로에 주수가 불가능한 경우

④ 원자로 격납용기 내의 압력 또는 온도가 해당 격납용기의 설계상 최고 사용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온도에 이르는 경우

⑤ 원자로 운전 중에 주 복수기에 해당 원자로에서 열을 제거하는 기능이 상실된 

때, 해당 원자로에서 잔류 열을 제거하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때에 원자로 격납

용기의 압력 억제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⑥ 모든 교류 모선의 전기공급이 정지하고 그 상태가 1시간 이상(원자로 시설에 마련

되는 전원설비가 실용 발전용 원자로 및 부속시설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및 실용 발전용 원자로 및 그 부속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⑦ 모든 비상 직류 모선의 전기공급이 정지하고 그 상태가 5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⑧ 노심 손상의 발생을 나타내는 원자로 격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을 검지하는 경우

⑨ 원자로 정지 중 해당 원자로 용기 내의 수위가 비상 노심 냉각장치(해당 원자로

에 저압으로 주수하는 계열에 한함)가 작동하는 수위까지 떨어지고, 해당 비상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⑩ 제사용 연료 저장조의 수위가 조사 후 핵연료 집합체의 정부에서 상향 2미터의 

수위까지 저하하거나 해당 수위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장조의 

수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⑪ 원자로 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원자로 제어실에서 원자로를 정지하

는 기능 및 냉온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 상실되는 때 또는 원자로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원자로 제어실에 설치하는 원자로 시설의 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혹은 원자로 시설의 이상을 표시하는 경보장치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⑫ 원자력 사업소 구역의 경계 부근 등에서 원재법 제15조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

의 판단기준으로 하는 정령 등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량 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사업소 외 운반에 관련된 경우 제외)

⑬ 기타 원자로 시설 이외의 원인으로 사고가 원자로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사선 물질 또는 방사선이 이상 수준으로 원자력사업소 외에 방출되거나, 방출

될 우려가 있어 원자력사업소 주변의 주민의 피난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PAZ 내의 주민피난 

등의 방호조치를 실

시한다.

(PAZ의 주민은 신속

하게 피난 등의 방호

조치를 실시하는 단

계.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신속하게 피난

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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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일본의 피난 등의 판단기준은 한국과 달리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합동

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견수

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본의 피난지시 판단기준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사고 당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보다 피난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의사결정자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판단하여 피난을 지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11> ‘피난지시의 판단기준’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피
난지시의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항목 
정도만 나열되어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피난지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피난지시 판단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
센터장에 권한이 있으며, 현장방사능 방재지
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하도록 함

- 이에 대한 기준은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
과’, ‘기상상태’,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등
으로 함

- 그러나 행동매뉴얼에 각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원전사
고 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일본의 피난지시 판단기준은 한국과 달리 정
량적인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 즉, 사고 당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보다 
피난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
단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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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전달

가. 정보공개

1) 한국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B군> 방사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생되면?
□ 방사선 비상 시 실내로 대피하라는 통보가 

내려지면?

 

□ 방사선 비상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및 소개 

통보가 내려지면?
□ 우리 마을의 집결지와 구호소의 위치

자료: 한국 B군, “방사능안전정보공개센터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검색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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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방사능 비상대응계획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특히 사례지역인 B군의 홈페이지에는 ‘방사능 방재 대응체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등을 

비롯하여 ‘비상시 주민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상시 주민행동요

령’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비상이 발생되면?’, ‘방사선 비상 시 실내로 대피하라는 

통보가 내려지면?’, ‘방사선 비상시 안전지역으로 대피 및 소개 통보가 내려지면?’ 등의 주

민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분류하여 각 물음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마을의 집결지와 구호소의 위치를 제시하여 실제 방사능 사고 시 홈페이지를 

보고 지역주민이 집결지와 구호소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피난경로 등의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2)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D시>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피난계획, 피난계획 개요를 모두 공개하고 있음

자료: 일본 D시 홈페이지, “D시 원자력 재해 광역 피난 계획”, 검색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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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초지자체의 홈페이지에는 방사능 방재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사례

지역인 일본 D시의 홈페이지에는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을 수록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피난 정보를 게재하여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3) 한국 및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방사능 

정보에 관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의 행동요령이나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가야 할 집결지와 구호소의 위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난경로, 피난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일본의 기초지자체는 피난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누

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난경로, 피난장소는 당연히 공개된다.

<표 3-12> ‘정보공개’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B군 홈페이지에 방사능 방재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 일본 D시의 홈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최근 한국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관련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음

- 특히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해 주민
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의 형식으
로 정보를 공개함

- 또한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보를 표현하여 주민 
입장에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함

-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집결지와 구호소의 위
치를 함께 제시하여 원자력 재난 시 본인이 가야 
할 집결지와 구호소를 알 수 있도록 함

- 실용성 측면에서 비상시 주민행동요령에 따라 
대피를 할 경우, 자신이 가야 할 구호소의 위치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용성
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관련 피
난계획이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을 쉽게 열람할 수 있음

- 또한 피난계획 내에는 피난 시 경로, 지침 
등이 기록되어 있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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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전달방식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7장 분야별 세부계획 - 제2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조치 계획 

□ 전파수단: 예방적보호조치구역(비상경보방송망 등),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민방위 마을방송망 등)

  - 공통: 행정안전부 재난온라인방송(DITS)·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시 자체 긴급재난문자 및  

         지역방송, 원클릭 재난상황전파시스템, 대형전광판, 헬기활용 공중방송, 가두방송, 선박활  

         용 해상방송 등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189.

<한국 A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 방사선 비상은 어떻게 통보되는가?

자료: 한국 A시,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검색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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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역지자체 행동매뉴얼에 제시된 주민 정보전달방법을 살펴보면, 예방적보호조치구

역일 경우 비상경보방송망 등을 이용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경우 민방위 마을방송

망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재난온라인방송과 재난문자전송

서비스, 시 자체 긴급재난문자 및 지역방송 등을 이용하고, 그 외에도 대형전광판, 헬기활용 

공중방송, 가두방송, 선박활용 해상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광역지자체의 주민 정보전달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지침과 함께 현은 

정보전달방법으로 홈페이지, TV, 라디오, 신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주민전달시스템을 구

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접 현 등으로의 정보전달방법이나 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응

에 대한 지침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2장 피난 등의 판단기준과 실시 - 제1절 피난 등의 판단기준 

1) 주민 등에 홍보전달활동

① 현은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선에 따른 영향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등의 원자력재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시 주민 등의 혼란이나 심리적 동요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신속하고도 쉽게 주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현은 주민 등으로의 정보제공 시, 국가 및 피난원 시정과 연계하여 정보의 일원화를 꾀함과 동시에 

정보의 발신처를 명확히 한다. 또, 사전에 알기 쉬운 예문을 준비하도록 한다. 덧붙여, 이용이 

가능한 여러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의 공백시간

이 없도록 정기적인 정보제공에 힘쓰도록 한다.

③ 현은 원자력재해상황(원자력발전소 등의 사고 상황, 모니터링의 결과 등), 현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에 관한 정보, 교통규제, 피난경로나 피난소 등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도 자세

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④ 현은 원자력재해합동대책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내용을 확인한 뒤, 주민 등에 대한 정보의 공표,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때 그 내용에 관하여 정부원자력재해대책본부, 정부원자력재해현

지대책본부, 지정행정기관, 공공기관, 관계지방공공단체 및 원자력사업자 등과 상호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⑤ 현은 정보전달 시 홈페이지 이외에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사업자, 신문사 등의 정보기관의 협력을 

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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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정보, 각종 문의 등을 수시로 입수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현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전소의 상황, 방사선 측정치, 피난지시, 피난처 

및 스크리닝 시 검사 장소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2) 현 내 전 시정에의 정보전달

 현에서는 원자력재해의 상황, 현이나 국가, 피난원 등이 마련하고 있는 시책에 관한 정보 등을 현 

내 모든 시정에 대하여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방재행정무선의 일제 지령 등에 의한 정보전달을 실시

하도록 한다.

3) 인접 현 등으로의 정보전달

 현에서는 원자력재해의 상황, 피난자의 상황 및 국가나 현, 피난원 시정 등이 마련하고 있는 시책에 

관한 정보 등을 인접 현 등과 공유하기 위해 정보 수집·전달, 직원의 파견·수용 등 필요에 응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4) 주민 등으로부터의 문의 대응

 현은 국가, 피난원 시정 및 관계기관 등과 연대하여 필요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주민 등에게 문의 

대응을 위한 전용전화를 마련한 창구를 설치하고, 인원의 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하도

록 한다. 또한, 정보의 수요를 예측하고 정보의 수집·정리·발신을 하도록 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8-9.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 모두 비상대응계획에 정보전달방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일본은 한국

에 비해 정보전달방법에 대한 지침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전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로의 

정보전달, 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정보경로를 검토하고 있다. 

<표 3-13> ‘정보전달방식’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정보전달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정
보전달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광역지자체의 행동매뉴얼에 다양한 정
보전달방법이 제시되어 있음

-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정보전달방법의 지침이
나 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응방안 등이 보완
되어야 실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일본 광역지자체의 피난계획에는 다양한 정
보전달과 함께 정보전달의 지침, 인접 지역으
로의 정보전달방법, 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
응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전달방
법과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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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전 등의 특수상황 고려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지자체에서는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방법을 따로 제시하고 있

지는 않다. 원전사고는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 동시에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전, 도로 단절 등의 상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비상방송

망이나 차량 가두방송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한국 A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 방사선 비상은 어떻게 통보되는가?

자료: 한국 A시, “원자력안전 방사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 검색일: 2017.10.23.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광역지자체 피난계획에서도 특별히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

한 정보전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전달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준에서 말하는 

특수상황에 대한 의미는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전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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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2장 피난 등의 판단기준과 실시 - 제4절 피난 등의 관련된 홍보

□ 현은 정보전달 시 홈페이지 이외에 TV나 라디오 등의 방송사업자, 신문사 등의 정보기관의 협력을 

얻도록 한다. 또, 교통정보, 각종 문의 등을 수시로 입수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한 정보전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9.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 모두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방법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표 3-14> ‘정전 등의 특수상황 고려’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방법
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다양한 정보전달방법 중 특수상황을 
가정 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전달방
법을 유추할 수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정
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방법이 별
도로 없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행동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특수상
황에서 정보전달방법은 ‘발전소 비상방송
망’을 이용하는 것과 ‘차량 가두방송’을 실
시하는 것이 정전 등에서는 유용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양한 특수상황을 가정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 일본의 특수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일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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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실행

가. 피난장소의 구체성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지자체 A시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읍 단위의 지역별로 주민소개지역을 제시

하고 있다. 읍 단위 내에서도 마을 단위로 이동해야 할 지역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읍별로 피난해야 하는 인구를 산정하여 해당 구호소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광역지자체 내에 수용할 수 있는 구호소와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난대상

지역과 각 구호소의 관계는 별도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7장 분야별 세부계획 - 제3절 예방적보호조치구역(기장군) 주민소개계획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주민소개계획>

□ 장안읍(고원(23통), 길천(22통), 월내(24통): 4,300명) ⇨ 벡스코

□ 장안읍(개천(18통), 반룡(20통): 195명) ⇨ 벡스코

□ 장안읍(구기(26통), 임랑(25통): 681명) ⇨ 벡스코

□ 일광면(문중(8통), 임동(9통), 칠암(7통): 1,323명) ⇨ 벡스코

□ 장안읍(판곡(16통), 신리(17통), 하근(8통), 기룡(9통), 고무(19통): 696명) ⇨ 벡스코

□ 장안읍(용소(7통), 좌천(1통), 좌동(3통), 덕산(4통), 하리(12통)), 일광면(하리(12통)): 1,895명)  

   ⇨ 벡스코

□ 장안읍(시장(2통)), 일광면(원당(10통),동백(5통), 신평(6통)): 1,418명) ⇨ 벡스코

<구호소 현황(529개소)>

□ 광역차원: 벡스코(40,000~50,000명), 사직종합운동장(15,500명), 아시아드 경기장(46,353명),  

구덕운동장(6,700명)

□ 지역 대학교 시설: 17개 대학교(명단 포함)

□ 실내체육관: 17개소(명단 포함)

□ EPZ 외부 초·중·고·특수학교 시설: 482개 교

□ 군부대내 시설: 해군작전사령부 외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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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광역지자체의 피난계획은 상당히 상세하다. 일본 광역지자체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각 항목에 대한 지침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PAZ와 UPZ별로 상세한 피난

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복합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피난처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3장 피난처 

(1) 피난처 확보의 방침

①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재해대책중점구역(ＰＡＺ, ＵＰＺ)에 해당하는 11개 시정의 주민

을 피난계획의 대상으로 한다.(2016년 4월 1일 현재 11개 시정촌 인구는 약 94만 명）

② 피난계획대상자 전원은 사전에 피난처의 시정촌을 정해 둔다.

③ 원자력재해가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우선 시즈오카현 시정촌과 인접 현, 도카이 지방의 

현에 피난처를 확보한다.

④ 대규모 지진과 복합재해 등으로 ③의 피난처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간토의 고신지방이

나 호쿠리쿠 지방의 도현에도 피난처를 확보한다.

(2) 피난원 시정별 피난처

1) 피난원 시(PAZ)의 피난처

전면 비상사태의 경우, PAZ 주민 등의 피난을 실시한다. 피난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PAZ관련 피난원 시별 피난처를 사전에 정하도록 표 6의 현 내에 피난처를 추가하고, 표에 있는 현, 

시정촌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피난원 시의 자치구별 피난처는 피난원 시의 피난계획에서 결정한다.

□ 피난원 시(PAZ)별 현 내 피난처 및 협의 중인 현·시정촌

피난

방향
피난대상

피난처 1

(원자력재해 단독)

피난처 2

(복합재해(대규모 지진 등) 등으로 

피난처 1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서쪽 오마에자카시 - 시즈오카현(하마마쓰시)
- 나가노현14) (마스모토 지역, 기타아

즈미 지역, 나가노 지역, 호쿠신 지역)

동쪽 마키노하라시(PAZ)
- 야마나시현(가이시, 주오시, 미

나미알프스시, 쇼와정, 이치카
와마사토)

- 나가노현(사쿠 지역, 카니코 지역)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2.

14) 나가노 현의 협의처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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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3장 피난처 

(２) 피난원 시정별 피난처

2) 피난원 시(UPZ)의 피난처

 전면 비상사태의 경우, UPZ에서 주민 등의 옥내대피를 실시한다. 사태가 진전되어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OIL에 근거하여 정부 원자력재해 대책본부가 대피 또는 임시이전의 범위(피난의 단위) 

설정을 지시했을 경우, 특정 범위의 주민 등이 대피 또는 임시이전을 실시한다. 대피 등을 신속하고도 

확실히 실시하기 위해 UPZ의 피난원 시정별 피난처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표 7의 현 내 피난처에 

더해, 표의 도현·시구정촌과도 협의를 하였다. 한편 피난원 시정의 자치구 등별 피난처는 피난원 

시정의 피난계획에서 정한다.

□ 피난원 시(UPZ)별 현 내 피난처 및 협의 중인 도현·시정촌

피난

방향
피난대상

피난처 1

(원자력재해 단독)

피난처2

(복합재해(대규모 지진 등) 등으로 

피난처 1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

동쪽
마키노하라시

(ＵＰＺ)

- 야마나시현(고후시, 피리시, 고
슈시, 야마나시시, 호쿠토시, 
후지요시다시, 쓰루시, 오츠시, 
우에노하라시, 니라사키시 후
지카와구치코정, 후지카와정, 
미노부정, 난부정)

- 군마현(다카사키시, 누마시, 시부 카
와시, 후지오카시, 토미시, 안나카시, 
신토 촌, 요시오카정, 시모니타정, 간
라정, 다마무라정)

서쪽 기쿠가와시
- 시즈오카현(하마마츠 시, 고사

이 시), 아이치현 (도요 하시시
다하라 시)

- 도야마현(타카오카시, 히미시, 도나미
시, 오야시)

⁝ ⁝ ⁝ ⁝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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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3장 피난처 

(3) 피난처 확인 절차

□ 피난 시 C현이 피난처 1의 현 내 시정 및 현에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피난을 한다. 대규모 

지진 등으로 피난처 1에 관련된 부현, 시정촌이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피난자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난처 2에서 나타낸 도현에 수용 여부를 확인한 후, 피난을 한다. 또한 피난처 

1, 피난처 2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C현에서 정부 원자력재해 대책본부에 전국 규모의 수용지

원 조정을 요청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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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광역지자체의 또 다른 특징은 피난처 확인절차를 쉽고 명료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C현에서 피난처 1에 수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하다면 피난처 1로 피난을 지시하고,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피난처 2에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주민의 피난처를 

최종 결정한다. 모든 상황이 불가능할 때는 정부 원자력재해 대책본부에 전국 규모의 수용

지원을 요청한다.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모두 피난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보다 피난처 확보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첫째, 

원자력재해가 단독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와 복합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별로 다른 

피난처를 제시하였다. 둘째, PAZ 지역과 UPZ 지역을 구분하여 각 피난처를 제시하였다. 

셋째, 피난처 확인절차를 제시하여 실제 사고 시 지자체 공무원이 행동해야 할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넷째, 기본적으로 광역피난을 실시한다.

<표 3-15> ‘피난장소의 구체성’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에 피난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피난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광역지자체 행동매뉴얼에서 피난장
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특히 PAZ 지역의 경우 마을별로 이동해야 
하는 구호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광역지자체 피난계획임에도 불구하
고 PAZ 외의 UPZ 지역의 피난처는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PAZ 지역과 마찬가지로 UPZ 지역별 피난
해야 하는 구호소의 매칭이 필요함

- 일본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의 피난처 항목
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 먼저 피난처 확보의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함
- 원자력재해가 단독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의 피

난처 1과 복합재해(대규모 지진 등)로 피난처 1
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피난처 2를 
함께 제시함

- 또한 PAZ 지역과 UPZ 지역을 구분하여 각 피
난처를 제시함

- 피난처 확인절차를 제시하여 실제 사고 시 행동
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도 제시되어 있음

- 따라서 일본의 피난처 확보정책은 실용성이 높
다고 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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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차량

1) 한국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기초지자체의 행동매뉴얼에 포함된 피난차량의 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피난차량으

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동원차량의 경우 전세버스와 시내버스가 

있으며, 각 버스회사의 소재지와 연락처, 버스 대수를 표기하고 있다. 원전사고 발생시에 

이 버스들의 동원가능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별첨 6. 동원차량 현황

□ 전세버스 업체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합계 대형 중형

합계 사무실 940 675 265

㈜태화관광 남구 중앙로 314 272-3100 70 70 0

㈜평화관광 중구 태화로 204 243-0013 48 48 0

⁝ ⁝ ⁝ ⁝ ⁝ ⁝

□ 시내버스 업체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합계 대형 중형

합계 사무실 747 635 112

울산여객(주) 울주군 청량면 웅촌로 1263 223-7640 149 118 31

㈜한성교통 울주군 청량면 웅촌로 1263 293-8773 131 114 17

⁝ ⁝ ⁝ ⁝ ⁝ ⁝

자료: 한국 B군(2016),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216-217.

2)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의 원전발전소 소재지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 많으므로 피난 시 자가용을 우선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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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5장 주민(일반)의 광역피난

３）버스 등을 통한 피난수단

□ 현은 국가 및 관계기관 등이 협력하여 버스 등을 통한 피난버스 및 버스운전사 등의 피난수단을 

확보한다. 시와 제휴하여 임시 집합장소나 학교 등 필요한 장소에 수배해야 한다.

□ 시는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의 연계·협력하여 JR나 선박 등의 피난수단을 확보한 경우에는 적극 

활용키로 하고 임시 집합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역과 항구 등까지 셔틀버스 등에 의한 피스톤 수송

에 의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시가 지정한 피난처 시설 근처의 역과 항구 등에서 피난처 시설까지 

셔틀버스 등의 이동수단의 확보 등 상황에 따라서 주민수송방법을 결정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21.

3) 한국 및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내에 피난차량 준비에 대한 기술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동원할 수 있는 피난차량의 현황 정도를 기술하고 있어 실제 사고 시 버스를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버스

업체와 버스동원에 대한 협약이 필요하다. 일본의 피난은 원칙상 자가용이 우선이라 버스 

준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며 버스를 통한 피난 시의 지침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표 3-16> ‘피난차량’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피난차량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일본 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피
난차량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B군의 행동매뉴얼에 제시된 피난차량은 
동원할 수 있는 현황 기술에 그치고 있음

- 실제 원전사고 시 동원할 수 있는 피난차량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음

- 따라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버
스업체와 버스동원에 대한 협약이 필요함

- 일본의 피난은 원칙상 자가용을 우선하고 있
으므로 버스 준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함

- 다만 일본은 버스를 통한 피난 시의 지침 정
도를 제시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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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Z의 경우) 광역피난장소

1) 한국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한국 PAZ 지역의 광역피난장소로는 피난지역 읍면 및 소개마을별 

집결지와 이동경로, 구호소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별첨 3. 구호소 현황

□ 서생면 마을별 구호소 현황

읍면
소개마을

집결지 이동경로 구호소명
목표소요

시간마을명 주민수

서생면 신암 1,558 마을회관
남창역→태화강역→남산로→

울밀로

울산경의고, 

상북초, 상북중

3시간 

30분

서생면 신리 1,036 마을회관
남창역→태화강역→남산로→

울밀로
언양초

3시간 

30분
⁝ ⁝ ⁝ ⁝ ⁝ ⁝ ⁝

자료: 한국 B군(2016),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132.

2)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PAZ 지역의 피난처는 두 가지 이상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피난처별로 협의

진행 사항을 함께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을별로 집합장소, 피난경로, 피난처를 명시

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중간 검사장소가 포함되어 있어 피난 시 반드시 검사장소를 거치

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4장 피난경로

□ 각 정에서 피난처로의 주요 피난경로는 표 6의 경로로 상정된다. 피난 시에는 도로의 상황(지진 

등의 피해, 비상교통로의 지정 등)을 고려하여 시즈오카현에서 관계기관과 조정을 한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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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피난경로

지역

명

정

이름

임시 

집합장소

(버스 피난의 

경우)

주요 피난경로

(피난대상지역 - 

검사장소)

검사장소

주요 피난경로

(검사장소 - 

피난처)

피난처

시즈

오카

아즈

마정

- 하마오카 중
학교

- 지방도(가게가
와 하마오카)

- 국도 150호선

- 주 도요타 PA
- 하마나코 SA
- 항공자위대 하

마마쓰 기지

- 도메이 고속도로
- 국도 150호선
- 국도 152호선
- 국도 1호선

- 【피난처１】하
마마츠 시내(하
마마츠시와 협
의 중)

- 지방도(가게가
와 하마오카)

- 국도 150호선

- 주 도요타 PA
- 하마나코 SA
- 항공자위대 하

마마쓰 기지

- 토메이 고속도로
→중앙도로

- 【피난처 2】나
가노현 시내(나
가노현과 협의 
중)     

⁝ ⁝ ⁝ ⁝ ⁝ ⁝ ⁝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14-16.

3) 한국 및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 모두 PAZ 지역의 광역피난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은 피난

처의 복수대안을 제시하고 각 피난처와 협의진행 사항을 함께 명시하고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표 3-17> ‘(PAZ의 경우) 광역피난장소’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PAZ) 광
역피난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일본 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
획󰡕에 (PAZ) 광역피난장소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고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기초지자체 행동매뉴얼에 명시된 피난장소는 구
체적인 장소명으로 표기되어 있음

- 또한 소개대상 마을별 구호소명이 지정되어 있어 실
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원전사고 시 해당 구호소가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단일의 구호소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
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복수의 구호소 확보가 필요함

- 일본 기초지자체의 PAZ에 관한 광역
피난장소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음

- 일본 계획의 특징은 각 마을별 복수
의 피난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피
난처별 협의진행 사항을 함께 명시한
다는 점임

- 또한 일본은 피난 시 방사능 검사장
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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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UPZ의 경우) 옥내대피

1) 한국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기초지자체 UPZ 지역의 옥내대피에 관한 사항으로는 옥내대피 시행과정에 대한 

기술이 명시되어 있다. 옥내대피가 결정되면 주민에게 대피통보가 전해지고 주민이 현재 

체류하는 지역에 따라 대피장소를 구분한다. 주의사항으로 주민의 건물 내 옥내대피는 최대 

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부록 4. 방사선 비상단계별 참고사항  

※주의사항: 주민의 건물 내 옥내대피는 최대 2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옥내대피 시행

- 지역본부장은 주민에게 주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지역본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조치

- 군, 경, 민방위대 등 옥내대피 지역의 출입을 관리하는 요원은 치안을 유지

- 지역본부장은 경찰, 군, 소방서, 민방위대 등과 지역주민의 옥내대피 결과를 점검

- 주민보호조치 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며, 향후의 주민보호조치 확대 시 연계되도록 조치

자료: 한국 B군(2016),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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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기초지자체의 피난계획에 수록된 옥내대피에 관한 사항으로는 피난의 판단기준과 

내용, 옥내대피 고려사항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판단기준
피난 등의 내용

UPZ

EAL
15)에 

따른 

피난 

등 

시설부지 비상사태

(특정 사건 통보 시) (법16) 10조)

예) 전체 교류전원 상실

- 주민 등의 옥내대피 준비

전면 비상사태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 발령 시) (법 15조)

예) 원자로를 냉각하는 모든 기능 상실

- 주민 등의 옥내대피

OIL
17)에 

따른 

피난 

등

OIL1

500μSv/h 초과

(지상 1m에서 측정한 경우의 공간 방사선량률(1시간 값))

-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등의 피
난(몇 시간 내를 목표로 지역을 파
악하고 신속하게(1일을 기준) 피난 
실시)

OIL2

20μSv/h 초과

(지상 1m에서 측정한 경우의 공간 방사선량률(1시간 값))

-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등의 임
시이전(1일 이내를 목표로 지역을 
특정하고 1주일 정도에 임시이전
을 실시)

참고자료 1. 피난 등(옥내대피)의 판단기준과 내용

참고자료 5. 원자력재해대책지침에서 피난, 임시이전, 옥내대피 고려

□ 옥내대피는 주민 등이 비교적 쉽게 취할 수 있는 대책이다, 방사성 물질의 흡입 억제와 방사선을 

차폐하는 것에 의한 피폭의 저감을 도모하는 방호조치이다. 옥내대피는 피난지시 등이 국가 등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방사선 피폭 위험을 저감하면서 대기하거나 대피 또는 임시이전을 실시해야 하지

만, 그 시행이 어려운 경우,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다. 특히 병원과 

간호시설에서는 피난보다 옥내대피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폐 효과나 건물의 밀폐성이 비교적 높은 콘크리트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옥내대피가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건물 내 대피조치는 원자력재해대책 중점구역의 내용에 맞춰서 이하와 같이 마련해야 

한다.

15) EAL(Emergency Action Level): 원자력시설의 상태 등에 근거한 비상시 활동 수준.

16) 원자력재해대책특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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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Z에서는 전면 비상사태에 이른 시점에서, 원칙적으로 피난을 실시하지만, 피난보다 옥내대피

가 우선될 경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 UPZ에서는 단계적인 피난이나 OIL에 기초한 방호조치를 실시할 때까지는 건물 내 대피를 원칙적

으로 실시해야 한다.

- UPZ 밖에서는 UPZ 내와 마찬가지로 사태의 진전 등에 맞춰- 옥내대피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전면 비상사태에 이른 시점에서 필요하면 주민 등에게 옥내대피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는 취지의 주의 환기를 해야 한다. 상기의 옥내대피의 실시에 있어서는 플룸이 장시간 또는 간헐

적으로 도래함이 상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옥내대피 장소로 야외 대기

의 유입에 의한 피폭 저감 효과가 사라지고, 또 일상생활의 유지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 등 때문

에 피난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 특히 주민 등이 대피해야 할 구역에서 부득이하게 옥내대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품 등을 포함한 지원물자의 제공이나 남겨진 사람들의 방사선 방호에 

대해서 유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37-43.

3) 한국 및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 기초지자체의 UPZ 지역의 옥내대피 기술에 관한 사항을 비교하면 일본에 

비해 한국은 특별히 옥내대피에 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상황

에 따라 옥내대피를 우선시하고, 계획에 옥내대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표 3-18> ‘(UPZ의 경우) 옥내대피’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에 (UPZ) 지역의 옥내대피에 대한 기술 있
음

- 일본 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UPZ) 
지역의 옥내대피에 대한 기술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기초지자체의 (UPZ) 지역 옥내대피
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
고 할 수 있음

- 한국은 옥내대피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
로 광역피난보다 약함

- 현재 수준의 계획으로는 실제 원전사고 발
생 시 옥내대피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다
고 판단됨

- 일본 기초지자체의 (UPZ)에 지역 옥내대피에 대
한 기술이 상당히 상세함

- 먼저 UPZ 지역에서 옥내대피와 광역피난을 시행
해야 하는 기준이 명확함

- 또한 옥내대피 시 고려해야 할 지침을 명시함
- UPZ에서는 광역피난을 실시할 때까지는 건물 내 

대피를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함
- 특히 필요한 경우 병원과 간호시설에서는 피난보

다 옥내대피를 우선시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17) OIL(Operational Intervention Level): 공간방사선량률이나 환경시료 중의 방사선 물질의 농도 등의 계측 
가능한 수치로 표기하는 운용상의 개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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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대안

1) 한국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기초지자체 행동매뉴얼에는 피난에 대한 대안 검토가 ‘열차 동원계획’, ‘버스 동원계

획’, ‘기타’로 구분된다. 기타는 승용차와 군·경 차량, 노선버스로 구분된다. 

<한국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부록 2. 주민 수송대책 

<주민 수송계획>

□ 열차(철도) 동원계획

  - (요청절차) 지자체 →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 → 관제소 → 해당사업소

  - (운영구간) 2차 집결지(서생역, 남창역, 덕하역) ~ 태화강역(호계역) 구간 운영

  - (소요시간) 35분(승하차 10분, 운행시간 25분)

  - 단계별 편성계획: 【 별지 】참조

□ 버스 동원계획

  - (운행방안) 집결지 ~ 2차 집결지(서생역, 남창역, 덕하역) 구간 운행

              태화강역(호계역) ~ 각 구호소 구간 운행

  - (전세버스업체 현황) 차량대수 및 수송계획 인원: 17개 업체 510여대 20,000명

□ 기타

  - (승용차) 지정구호소 혹은 그 외 대피장소(친·인척)로 직접 이동 

  - (군·경 차량) 집결지 ~ 2차 집결지(서생역, 남창역, 덕하역) 구간 운행

                태화강역(호계역) ~ 구호소 구간 운행

  - (노선버스) 태화강역(호계역) ~ 구호소 구간 운행

자료: 한국 B군(2016),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68-69.

2)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기초지자체는 교통수단에 따른 광역피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교통수단은 자가용

과 버스로 구분되며 자가용은 다시 시에서 지정한 피난처 시설로 이동할 경우와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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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피난처 시설 이외의 장소로 이용할 시의 지침으로 구분한다. 일본은 원자력 사고 

시 자가용 피난을 원칙으로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차이가 아닌 도로의 단절, 교통체증 등에 따른 다양한 

피난 경로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5장 주민(일반)의 광역피난

(１) 자가용 등에 의한 광역피난

１）자가용 등에 의한 광역피난

□ 피난권고 등의 발령에 따라 주민 등이 광역피난함에 있어서 자신이 자가용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 또는 자가용 등에 동승하여 피난이 가능한 자의 피난(이하 ‘자가용 등에 의한 피난’)은 자가용 

등에 의한 피난을 원칙으로 한다.

□ 체증의 억제와 피난처 시설의 주차장 확보의 관점에서 합승을 원칙으로 한다. 

□ 방사성 물질이 부유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차내에 외기 침입 방지(창문을 열지 않는 소극적 순환) 

등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가져오지 않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대피해야 한다. 

□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의 발생에 따라 발전소의 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하 ‘복합재

해’) 및 경찰 등이 피난조치로 교통규제를 실시한 경우 등, 미리 시가 지정하는 피난경로를 확보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이나 적절한 교통 규제·유도에 따라 대체 피난경로에 따라 피난을 실시하여

야 한다. 

□ 자가용 등으로 대피한 주민 등은 스크리닝 검사장소를 통해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정 요오드제의 복용지시가 있는 경우는 안정 요오드제를 복용하고 피난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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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5장 주민(일반)의 광역피난

(１) 자가용 등에 의한 광역피난

２）자가용 등에 의한 피난 중 시에서 지정한 피난처 시설 이외로 피난하는 경우

□ 자가용 등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 친척이나 지인 등 시에서 지정하는 피난처 이외에 피난하는 

경우는 시가 발령하는 피난권고 등에 따른 피난을 개시하도록 하며, 시가 지정하는 피난처 이외에 

피난을 완료한 주민 등은 안부확인을 위해 시에 신속히 연락하여 소재지를 알려야 한다.

또한, 시의 연락처는 재해발생 시의 보도기관 등을 통하여 주민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정체의 억제를 위해 ‘복수합승’을 원칙으로 한다.

□ 방사성 물질이 부유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차내에 대한 외기 침입 방지(창문을 열지 않는 소극적 

순환)등 방사성 물질을 가능한 한 유입시키지 않는 대응을 주민 등이 스스로 하며 대피해야 한다.

□ 복합재해 및 경찰 등이 대피조치에 따른 교통 규제를 실시한 경우 등 미리 시가 지정한 피난경로에

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 등의 적절한 교통 규제·유도에 따라 대체 피난경로로 피난을 

실시해야 한다.

□ 자가용 등으로 피신하는 주민 등은 스크리닝 검사장소를 경유하고,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정 요오드제 복용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 요오드제를 복용한 뒤 피난하도록 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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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5장 주민(일반)의 광역피난

(２) 버스 등을 통한 집단광역피난

１）버스 등을 통한 집단광역피난

□ 자가용 등을 통한 피난이 곤란한 사람 중 스스로 혹은 다른 지원 등에 의한 이동이 가능한 자는 

지구마다 시에서 미리 정한 버스 등의 피난을 위한 집합장소가 되는 임시집합장소(이하 ‘임시집합

장소’)에 도보 또는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의 지원으로 집합한다. 임시집합장소는 표 7과 

같다.

□ 임시집합장소로부터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이하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은 현 또는 시가 확보한 

버스 등을 사용하며, 미리 시가 지정한 피난처 시설로 피난을 실시한다. 또 시는 버스기사 등에게 

대피경로나 스크리닝 검사장소 등을 미리 지시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이 부유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차내에 대한 외기 침입 방지(창문을 열지 않는 소극적 

순환)등 방사성 물질을 가능한 한 유입시키지 않는 대응을 주민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버스 등을 통해 대피하는 주민 등은 스크리닝 검사장소를 경유, 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정 요오드제 복용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 요오드제를 복용한 뒤 피난하도록 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17-19.

3) 한국 및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기초지자체 피난계획에는 피난에 대한 검토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미흡하며, 피난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수단별 피난계획 수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비교·분석 ∣ 105

립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상황에 따른 대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피난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자가

용과 버스 이동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이용한 광역피

난은 시에서 지정한 피난처 시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대안별 이동방법에 대해 그림으로 명시하여 주민이 피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

만 일본의 경우도 향후 원전사고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대안을 피난계획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9> ‘시나리오 대안’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기술되어 있
으나 미흡함

- 일본 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피
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기초지자체의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미흡함

- 한국은 피난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수단별 피
난계획 수립 정도에 그침

- 교통수단은 열차 동원계획, 버스 동원계획, 
기타(승용차, 군·경 차량, 노선버스)로 한정
함

- 따라서 본 항목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기초지자체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내에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명시되
어 있음

- 먼저 자가용과 버스 이동에 따라 구체적인 지
침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 자가용 등에 의한 광역피난은 다시 시에서 지
정한 피난처 시설로 이동할 경우와 시에서 지
정한 피난처 시설 이외의 장소로 피난하는 경
우로 대안을 구분하여 제시함

- 특히 각 대안별 이동방법을 그림으로 명시하
여 주민이 피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일본 기초지자체의 피난계획은 피난
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향후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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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의 경우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행동매뉴얼 및 홈페이지)에는 복합재난으로 인한 

도로 등 인프라 마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및 홈페이지에 복합재난으로 인한 도로 등 인프라 마비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음

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광역지자체의 경우 복합재난으로 인한 도로 등 인프라 마비에 대해 고민하고 복합재

해 시 피난처를 구분하고 있다. 가령 오마에자카시 주민의 피난 시 원자력재해가 단독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쓰시로 피난을 가야 하며, 복합재해 등으로 하마마쓰

시로의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나가노현의 몇 지역을 피난처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3장 피난처 

（２）피난원 시정별 피난처

１）피난원 시(PAZ)의 피난처

 전면 비상사태의 경우, PAZ의 주민 등의 피난을 실시한다. 피난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PAZ 관련 피난원 시별 피난처를 사전에 정하도록 표 6의 현 내에 피난처를 추가하고, 표에 

있는 현, 시정촌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피난원 시의 자치구별 피난처는 피난원 시의 피난계획에서 

결정한다.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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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  피난원 시(PAZ)별 현 내 피난처 및 협의 중인 현·시정촌

피난

방향
피난대상

피난처 1

(원자력재해 단독)

피난처 2

(복합재해(대규모 지진 등) 등으로 

피난처 1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서쪽 오마에자카시 - 시즈오카현(하마마쓰시)
- 나가노현18) (마스모토 지역, 기타아

즈미 지역, 나가노 지역, 호쿠신 지역)

동쪽 마키노하라시(PAZ)
- 야마나시현(가이시, 주오시, 미

나미알프스시, 쇼와정, 이치카
와마사토)

- 나가노현(사쿠 지역, 카니코 지역)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12.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먼저 한국의 경우 복합재난으로 인한 인프라 마비 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계획이 

전혀 없다. 일본의 경우 복합재난 발생 시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피난처 외의 피난처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표 3-20>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복합재난으로 인한 도로 등 인프라 마비에 대
한 고려가 없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복
합재난으로 인한 도로 등 인프라 마비에 대한 
고려가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함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광역지자체의 현재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는 지진 등의 복합재난이 발생
하여 도로 등 인프라가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
한 대안적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이 부분은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에 향후 반영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 또한 복합재난 발생 시 인프라 마비에 
대한 고려가 구체적이지 못함

- 다만 복합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피난처를 이
용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다른 지역의 피난
처를 명시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18) 나가노 현의 협의처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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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

1) 한국 광역·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및 홈페이지에는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 <한국 A시 및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및 홈페이지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음

2) 일본 광역·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광역 및 기초지자체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서도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 <일본 C현 및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 분포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음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계획 모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기술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피난계획에는 계절특성, 주야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난 시간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표 3-21>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일본 C현·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없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현재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행동매뉴얼의 개
선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일본의 현재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계
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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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해약자 고려

가. 재해약자에 대한 고려

1) 한국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기초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인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서 고려하고 있는 재해

약자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원·요양병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상시설의 현황과 함

께 피난 시 수용할 시설을 매칭하여 제시한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 또한 시설의 현황과 전원할 

기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읍·면별로 현재 재해약자 주민수의 현황을 명시하고 있다. 

현황만 제시했을 뿐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국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별첨 4. 재해약자 현황 및 대피계획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대피계획

대상시설 수용시설

시설명 대상인원 소재지 시설명 소재지

울산노인의집(요양) 56 삼동면 삼동로 670-18 내와동산 두서면 외와4길 25
소망의집(장애인) 15 범서읍 두동로 554 은평사리 경로당 두동면 두동로 801
따뜻한집(요양) 9 웅촌면 덕현3길 18 두서 경로당 두서면 노서길16

⁝ ⁝ ⁝ ⁝ ⁝

□ 요양원·요양병원 현황 및 대피계획

구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재원환자(명) 전원기관(의원) (명) 전화번호

울주군
남울산보람병원 231-8200 171

서울산보람병원 100 255-7114
이손요양병원 71 055-780-1000

큰빛웅촌병원 225-0834 179 군 지정시설 179
⁝ ⁝ ⁝ ⁝ ⁝ ⁝

□ 재해약자 주민수

읍면 주민수 읍면 주민수

온산읍 143 청량면 486
온양읍 470 서생면 44
삼동면 200 범서읍 663
언양읍 867 - -
웅촌면 485 합계 3,660

자료: 한국 B군(2016),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213-214.



110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2)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8장 재해약자 등의 광역피난

(1) 자택 내 재해약자의 광역피난

1) 용어의 정의

○ 재해약자란 고령자, 장애자, 영유아 및 기타 배려가 필요한 자를 이른다.

○ 피난행동 요지원자란 재해약자 중에서 스스로 피난이 곤란한 자를 이른다.

○ 시설부지 비상사태 재해약자는 피난행동에 과다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피난에 의한 건강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재해약자 및 안정 요오드제를 미리 배포받지 못한 자와 안정 요오드제 복용이 부적

절한 사람 중 시설부지 긴급사태에서 조기의 피난 등의 방호조치의 실시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자택 내 재해약자의 피난방법, 피난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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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8장 재해약자 등의 광역피난

【피난행동 재해약자】

□ 자택의 재해약자 중 자가용 등을 통한 피난 또는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이 가능한 피난행동 요지원자

는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의 지원으로 대피를 실시한다.

□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이 가능한 피난행동 요지원자 중, 피난권고 등의 발령에 따른 임시집합장소에 

집합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과 함께 임시집합장소에 일찍 

이동하고, 임시집합장소에서 대기한다. 이 경우, 임시집합장소의 개설에 관한 정보에 충분히 주의

해야 한다.

□ 피난행동 요지원자 중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의 지원으로 자가용 등을 통한 피난 또는 

버스를 통한 피난이 어려운 자는 시 재해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 내에 

건물 내 대피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시는 필요에 응하고, 정부, 현 및 

관계 기관 등에 피난행동 요지원자를 후송한 피난수단의 요청을 하고, 헬기, 자위대 차량 및 구급

차 등의 피난 수단을 확보한다.

【시설부지 비상사태 재해약자】

□ 자택의 재해약자 중 자가용 등을 통한 피난 또는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이 어려운 시설부지 긴급사태 

요피난자는 시 재해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옥내에 대피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

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시는 필요에 응하고,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에 시설부지 긴급사태 요피

난자를 후송한 피난수단의 요청을 내고 헬기, 자위대 차량 및 구급차 등의 피난수단을 확보한다.

【기타 자택의 재해약자】

□ 자택의 재해약자 중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자는 자가용 등을 통한 피난 또는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을 실시한다.

【피난으로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재해약자】

□ 자택의 재해약자 중 피난에 의한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자는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과 

함께 표 9에 나타내는 방사선 방호대책공사가 완료된 시설(이하 ‘방사선 방호시설’)로 이동을 실시

한다. 이 경우 방사선 방호시설 개설에 관한 정보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자가용이나 지원자의 차량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재해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시는 필요에 응하고,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에 피난에 

의한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재해약자 후송차량의 요청을 실시하고, 복지차량 및 구급차 등 수송차

량을 확보한다.

□ 시는 원자력재해 상황을 바탕으로 방사선 방호시설의 긴급물자 수송과 필요에 응하고,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에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재해약자를 후송하는 피난수단을 요청하여 헬기와 자위대 

차량,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을 확보한다.



112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8장 재해약자 등의 광역피난

3) 방사선 방호시설의 개설 및 운영

□ 시는 방사선 방호시설 개설 순서, 시 직원의 배치요원 및 배치요원과의 연락 수단, 매뉴얼 등을 

사전에 정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의 운영은 방사선 방호시설의 시설관리자 또는 시 직원을 포함하는 재해대책본부 

요원에 의한 것으로 하지만, 국가, 현, 방면대 및 자주 방재회 등과 협력·제휴를 하면서 접수명부

의 작성이나 피난자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한다.

4) 광역복지피난소로의 이동

□ 피난생활에 배려가 불필요한 요배려자는 일반 피난소에 입소한다.

□ 피난생활에 배려가 필요한 요배려자에 대해서는 피난처 시설에 도착 후, 자신 또는 가족 등의 

동승자,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이 피난처 시설의 책임자 또는 요원에 대한 요배려자가 동승하고 

있음을 알리고, 피난생활에 배려가 필요한 요배려자가 입소하기 위해서 개설된 광역복지대피소 

위치 및 경로 등에 관한 설명이나 유도 등의 지시를 받고 이동한다.

(2) 사회복지시설이용자의 광역피난

1) 사회복지시설입소자의 피난방법, 피난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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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전에 정하는 대피계획에 따라 주민(일반)의 광역피난의 예에 따른 피난경

로를 통해 광역복지대피소에 직접 광역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피난에 따른 리스크의 경감 때문에 

광역복지피난소에서 수용 준비와 이송수단의 확보 등 피난체제가 갖추어지는 대로 대피를 실시한

다. 또한 적절한 이송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옥내대피를 실시한다.

□ 입소자 중 헬기에 의해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가 정한 헬기장에서 광역복지대피소 인근

의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이송한다.

□ 각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차량 등의 피난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필요시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얻어 버스나 헬기 등의 피난수단을 확보하고, 시와 제휴하면서 수배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피난에 의한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자는 건물 

내로 대피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방호시설에 대기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책임자는 원자력재해 상황을 바탕으로 방사선 방호시

설의 긴급물자 수송이나, 필요에 응하며 재해대책본부를 통하여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에 건강위

험이 높아지는 입소자를 후송하는 피난수단의 요청을 실시하고, 헬기와 자위대 차량,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을 확보한다.

2）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광역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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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은 경계 사태 시점에서 이용자 등의 실태에 맞춰 필요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가족 

등에게 인도를 시작한다. 또한 인도가 되지 않는 이용자는 옥내대피한다.

□ 시설로 이용자 등이 있는 시점에서 시설부지 긴급사태로 피난자의 피난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적절

한 반송체제가 갖추어지고 이용자 등의 대피를 실시한다. 이때, 가족 등에 대한 인도는 피난처에서 

실시한다. 또한 이송체제가 갖춰질 때까지는 옥내대피한다.

□ 각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차량 등의 피난수단을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필요시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을 얻어 버스나 헬기 등의 피난수단을 확보하고, 시와 제휴하면서 수배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의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피난에 의한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자는 

옥내대피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방호시설에 대기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의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책임자는 원자력재해 상황을 바탕으로 방사선 방호 

시설의 긴급물자 수송이나, 필요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통해서 정부, 현 및 관계기관 등에 건강 

위험이 높아지는 이용자를 후송한 피난수단의 요청을 실시하는 헬기와 자위대 차량,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을 확보한다.

(3) 병원 입원환자의 광역피난

1) 병원 입원환자의 피난방법, 피난수단 등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비교·분석 ∣ 115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8장 재해약자 등의 광역피난

□ 병원에서 미리 정한 피난계획에 따라 입원환자의 병에 적합한 피난수단을 판단하고 광역대피를 

실시한다.

□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기능이나 병상의 종류 등이 다양하고, 입원환자의 몸도 다르므

로 미리 현이 정하는 피난처 병원(발전소에서 31km 밖에 위치한 병원)에 직접 광역대피를 실시한

다. 또한 피난에 따른 위험의 경감을 위해 피난처 병원에서의 수입 준비와 이송수단의 확보 등 

피난체제가 갖추어지고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적절한 이송절차가 마련될 때까지는 옥내대피한다.

□ 입원환자 중 헬기에 의한 이송이 필요할 경우는, 미리 시가 정한 헬기장에서 피난처 병원 인근의 

헬리콥터 착륙장까지 이송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이 되고 있는 병원 입원환자 중 피난에 의한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자는 건물 내로 

대피한 뒤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방호시설에 대기한다.

□ 방사선 방호시설에 해당하는 병원 책임자는 원자력재해 상황을 바탕으로 방사선 방호시설의 긴급

물자 수송이나, 필요시 재해대책본부를 통해 정부, 현 및 관계 관 등에 건강위험이 높아지는 입원

환자를 이송하는 피난수단을 요청하여, 헬기와 자위대 차량,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을 확보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24-29.

일본 기초지자체의 피난계획에 포함된 재해약자의 고려사항은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이

다. 재해약자의 종류는 자택 내 재해약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자택 내 재해약자 중 자가용 등을 통한 피난 또는 버스 등을 통한 피난이 가능한 

자는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 등의 지원으로 대피를 실시한다. 자택의 재해약자 중 자가

용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는 재해대책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옥내대피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피난으로 건강위험이 높아져 광역피난이 어려

운 재해약자는 방사선 방호대책 공사가 완료된 시설로 이동을 실시한다. 사회복지시설 입소

자와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 또한 같은 방법으로 피난을 실시하도록 하며, 각 재해약자별 

피난방법을 그림으로 묘사하여 재해약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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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및 일본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 기초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 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살펴본 결과 

두 나라 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한국의 경우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의 실용성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점은 

피난해야 할 재해약자 대상시설의 명칭과 대상인원을 제시하고 해당 시설이 이동해야 할 

수용시설의 시설명을 매칭시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약점은 계획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해약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은 구체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실용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택 내의 재해약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 등의 다양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해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3-22> ‘재해약자에 대한 고려’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일본 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재

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
획의 실용성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강점은 피난해야 할 재해약자 대상시설
의 명칭과 대상인원을 제시하고 해당 시설이 
이동해야 할 수용시설의 시설명을 매칭시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실제 원전사고 시 해당되는 시설의 재해
약자가 본인이 이동해야 할 수용시설을 명확
히 알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반면 한국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
난계획의 약점은 계획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해약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일본은 자택 내의 재해약자를 비롯하여 사회
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
까지 고려하고 있어 재해약자의 범위가 넓음

- 일본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
획은 구체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
다고 할 수 있음

- 먼저 일본은 자택 내의 재해약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 등의 다
양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또한 재해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별 대안
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피난계획의 특징인 각 상황별 피난계획
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
금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전반적으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이 상
당히 잘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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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시설별 매뉴얼

1) 한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의 광역지자체의 경우 50인 병상 이상 병원은 자체 사전소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사전소개계획을 수립하는

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7장 분야별 세부계획 - 제2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조치 계획

<세부 소개계획(공통사항)>

□ 20인 이상 기업체 자체 사전소개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체 비상경보 전파수단 및 전파체계 확립(공장 및 사업장 내부, 출타자 추적관리 등)

- 자체 이동수단, 최종 소개지역 선정, 시설 및 제품 보호계획 등

□ 50인 병상 이상 병원, 자체 사전소개계획 수립 및 시행

- 경환자, 중증환자로 분류하여 사전수송 및 소개계획 수립

- 소개수단은 구급차, 환자후송차량 등 동원 활용 지원(중증 환자 이상)

- 소개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외의 동일 또는 유사 병원과 협조, 환자를 수용토록 사전  

  협조(병원과 상호 합의서 또는 MOU 체결 가능)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p.192-193.

2) 일본 광역 및 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의 경우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서도 피난계획 및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시설별 매뉴얼 수립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원전 입지 

지역의 학교 등에서는 피난 매뉴얼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광역피난방법에 대해 상세

히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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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9장 향후 검토과제

□ 본 계획은 피난 등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피난 등의 판단기준, 피난처,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만, 더욱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방재훈

련 등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검토가 진행되어, 본 계획으로의 반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매뉴얼 

등의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는 다음의 검토과제가 있으며, 계속해서 검토 및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병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의 피난계획 책정 지원(피난처의 확보, 피난수단의 확보, 관련 스태프

의 정신건강 관리의 검토 등을 포함)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30.

<일본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9장 학교 등의 광역피난

(1) 피난방법

□ 초·중·고등학교·유치원·보육원(이하‘학교 등’)은 학생, 아동 및 유아(이하 ‘학생 등’)를 안전한 하

교 또는 보호자 등에 안전하게 인도할 목적으로 각 학교 등에서 미리 규정한 원자력재해 시 대응매

뉴얼대로 대응하도록 한다.

□ 학교 등은 보호자에게 재해 시의 학교 등의 대응 등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학교 등의 피난체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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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사태】

□ 학교 등은 플랜트의 상황에 기초한 EAL이 경계사태(EAL1)로 되어 시 및 현의 지시가 있는 시점부

터 수업·보육을 중단하고, 보호자 등에 연락을 취하며, 학생 등의 하교 또는 보호자 등에게 직접 

인도를 시작한다.

□ 이 경우 학교 등은 보호자 등이나 학생 등에게 자택 대기하도록 한 뒤, 시 등에서 알리는 원자력재

해 정보 등에 주의하도록 촉구한다.

【시설부지 비상사태】

□ 원자력 사고 등의 진전으로 EAL이 시설부지 긴급사태(EAL2)에 이르게 된 경우, 혹은 시설부지 

긴급사태(EAL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학교 등은 교원 등의 수 및 보호자 등에게 

인도하지 못하고, 학교 등에 남아 있는 학생 등의 수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 재해대책본부에 연락하

고, 시 및 현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한 버스 등으로 대피를 실시한다. 또, 시는 버스기사 등에게 

피난경로나 스크리닝 검사장소 등을 지시한다.

□ 학교 등은 보호자 등에 대해서 사전에 정한 연락방법으로 피난준비를 갖추고 나서 학생 등을 데리

러 오도록 촉구한다. 또, 학생 등 버스 등으로 피난이 시작된 경우는 지정된 피난처 시설에서 

학생 등을 보호자 등에 인도한다.

【전면 비상사태】

□ 원자력 사고 등의 진전으로 EAL이 전면 비상사태(EAL3)에 이르게 된 경우 혹은 전면 비상사태

(EAL3)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서, 학교 등은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정한 연락방법으로 

학생 등의 대피상황에 대해서 보호자 등에게 연락한다, 학교 등 학생 등을 마중 나온 보호자 등과 

학생 등은 시가 지정한 피난처 시설로 피난을 실시하도록 촉구한다. 또, 학생들을 버스 등으로 

피난을 시작 또는 완료하고 있는 경우는 지정된 피난처 시설에서 학생을 보호자에게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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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31-32.

3) 한국 및 일본 광역·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일본은 학교, 병원 등 시설별로 매뉴얼을 정비해 가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 피난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표 3-23>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시설별 매뉴얼’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유
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에 대해 
일부 명시하고 있음

- 한국 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유
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에 대한 
명시가 없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유
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향후 검토과제 중 하나로 선정
하고 있음

- 일본 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시
설별 매뉴얼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학교 등의 
광역피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광역지자체에서 제시한 20인 이상 기업
체와 50인 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 소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
은 없음

- 또한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일본은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
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과제로 제안함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학교의 피난계획을 상세
히 제시하고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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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가. 구호소 운영방안

1)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중 구호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업무에서 기술

하고 있다. 구호소는 각 기능반별 조정통제관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구호물품에 대

한 권고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 A시>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제7장 분야별 세부계획 - 제4절 이재민구호 거점센터(구호소) 운영계획

□ 구호소 운영(안): 각 기능반별 조정통제(책임)관 편성 운영

□ 구호물품 권고기준

 ∘ 통신장비: 구호소와 외부기관 간 통신할 수 있는 설비

  - 연도별 예산 확보, 점진적 통신장비 구비 확보

 ∘ 방송장치: 구호소에서 수용인원에게 안내사항 등을 공지하기 위한 시설

  - 대형 TV, 방송차량 등을 활용한 정확한 정보전달

  - SNG 차량 지원 하에 방송 송출

 ∘ 음식물: 음식료품 및 배식 조리에 필요한 설비, 급수설비

  - 적십자사 활용 현장 급식, 도시락 등 다양한 대책 강구

 ∘ 취침(매트, 간이침대, 담요 등 침구류), 생필품(옷가지, 수건, 세면용품 등 생활용품)

 ∘ 가족 단위 독립된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텐트 운영 가능

 ∘ 구호물품 세트는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 등과 협조하여 광역단위 지원요청을 통한 물품 확보, 지급

 ∘ 기 타: 구호활동 업무수행을 위한 임시장소(가건물, 텐트 등)

자료: 한국 A시(2017b),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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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C현에서는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향후 검토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

체에서 구호소 운영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일본 C현>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제9장 향후 검토과제

□ 본 계획은 피난 등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피난 등의 판단기준, 피난처,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만, 더욱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 원자력방재훈

련 등에 의한 검증을 포함한 검토가 진행되어, 본 계획으로의 반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매뉴얼 

등의 작성을 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는 다음의 검토과제가 있으며, 계속해서 검토 및 관계기관

과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 피난처의 체제구축 지원(행정기능의 이전, 피난소의 운영, 물자조달·기자재의 정비, 자가용 보관, 

정신건강 관리, 피난처 시정촌의 구상(求償)방법)

자료: 일본 C현(2017), ｢하마오카지역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30.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일본은 현재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피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를 향후 검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부서별로 

행동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호물품에 대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표 3-24> ‘구호소 운영방안’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구
호소 운영에 대해 일부 명시하고 있음

- 일본 C현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구
호소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 광역지자체의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반별로 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실용
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호물품에 대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전반
적으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음

- 일본의 경우 구호소 운영에 대한 사항이 기술
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향후 검토과제 중 하나로 피난처의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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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

1) 한국 광역·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한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및 홈페이지에는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 <한국 A시 및 B군>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및 홈페이지에 중장기 피난에 대한에 대한 고려사

항이 없음

2) 일본 광역·기초지자체 비상대응계획

일본 광역 및 기초지자체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는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 <일본 C현 및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중장기 피난에 대한에 대한 고려사항이 없음

3) 한국 및 일본 광역지자체 비상대응계획 분석 

한국과 일본의 계획 모두 중장기 피난에 대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모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3-25>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 항목 주요내용 비교

기준 한국 일본

기술되어 

있는가?

- 한국 A시·B군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
｣에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일본 C현·D시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에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가 없음

실용성이 

있는가?

- 한국의 현재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
후 행동매뉴얼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함

- 일본의 현재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중
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행동매뉴얼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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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의 분석결과를 분석항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한국과 일본의 계획 모두 비상대응계획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의 목적은 원전사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의 

행동매뉴얼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매뉴얼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이 아니

다. 따라서 한국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이 실용성이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공

무원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피난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면 한국의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은 실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은 계획의 목적을 주민의 피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피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및 주민이 함께 보고 피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비상대응계획의 대상

한국은 비상대응계획의 대상을 기술하고 있으나 일본은 비상대응계획의 대상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원전안전 분야 행동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대응계획의 대상은 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독자의 범위가 좁다. 일본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사업자 등이 

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은 공무원, 주민, 사업자 등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계획에서 피난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공무원, 주민, 

사업자 등의 전체를 독자로 이해하고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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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지시의 결정주체

한국의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등의 피난지시 결정권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에 있

고,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

다. 그러나 주민피난 등의 국가적 사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결정하기에는 상당

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등의 심각한 국가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원전사고 시 주민대피 등의 피난지시 결정권자를 총리로 명확히 하고 있다. 

4) 피난지시의 판단기준

한국의 피난지시 판단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에 권한이 있으며, 현장방사능 방재

지휘센터장은 합동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은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 ‘기상상태’,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등으로 규정한다. 그러

나 행동매뉴얼에 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원전사고 

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일본의 피난지시 판단기준은 한국과 달리 정량적인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사고 

당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기보다 피난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정보공개

최근 한국은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방사능 방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방사

능 비상시 주민행동요령에 대해 주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물음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 정보

를 공개한다. 다만 피난 경로, 피난 방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본 기초지자체에는 방사능 방재관련 피난계획이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지자체가 수립

한 계획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피난계획 내에는 피난 시 경로, 지침 등이 기록되어 

있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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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전달방식

한국 광역지자체의 행동매뉴얼에는 다양한 정보전달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과 비교했을 때, 정보전달방법의 지침이나 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응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실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광역지자체의 피난계획에는 다양한 정보전달과 함께 

정보전달의 지침, 인접 지역으로의 정보전달방법, 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응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전달방법과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7) 정전 등의 특수상황 고려

한국의 행동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특수상황에서의 정보전달방법은 ‘발전소 비상방송

망’을 이용하는 것과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특수

상황을 가정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의 특수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일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8) 피난장소의 구체성

한국의 광역지자체 행동매뉴얼에는 피난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PAZ 

지역의 경우 마을별로 이동해야 하는 구호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피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PAZ 외의 UPZ 지역의 피난처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PAZ 지역과 마찬가지로 UPZ 지역별 피난해야 하는 구호소의 매칭이 필요하다.

일본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의 피난처 항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먼

저 피난처 확보의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원자력재해가 단독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의 

피난처 1과 복합재해(대규모 지진 등)로 피난처 1에 피난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피난처 

2를 함께 제시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PAZ 지역과 UPZ 지역을 

구분하여 각 피난처를 제시한다. 피난처 확인절차를 제시하여 실제 사고 시 행동해야 할 

지자체 공무원이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피난처 확보정책은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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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난차량

한국 행동매뉴얼에 제시된 피난차량은 동원할 수 있는 현황 기술에 그치고 있다. 실제 

원전사고 시 동원할 수 있는 피난차량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 

따라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버스업체와 버스동원에 대한 협약이 필요하다. 

일본의 피난은 원칙상 자가용을 우선하고 있으므로 버스 준비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다

만 일본은 버스를 통한 피난 시의 지침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10) (PAZ의 경우) 광역피난장소

한국 기초지자체 행동매뉴얼에 명시된 피난장소는 구체적인 장소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소개대상 마을별 구호소명이 지정되어 있어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원전사고 시 해당 구호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단일의 구호소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복수의 구호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기초지자체의 PAZ에 관한 광역피난장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일본 계획의 

특징은 각 마을별 복수의 피난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피난처별 협의 진행사항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은 피난 시 방사능 검사장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11) (UPZ의 경우) 옥내대피

한국 기초지자체의 UPZ 지역 옥내대피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옥내대피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광역피난보다 약하다. 현재 수준의 

계획으로는 실제 원전사고 발생 시 옥내대피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기초지자체의 경우 UPZ의 지역 옥내대피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상세하다. 먼저 

UPZ 지역에서 옥내대피와 광역피난을 시행해야 하는 기준이 명확하며, 옥내대피 시 고려해

야 할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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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나리오 대안

한국 기초지자체의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은 피난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수단별 피난계획 수립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통수단은 열차 동원계획, 버스 

동원계획, 기타(승용차, 군·경 차량, 노선버스)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 검토하

고자 하는 피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대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기초지자체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은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가 명시되어 

있다. 먼저 자가용과 버스 이동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자가용 등에 

의한 광역피난은 다시 시에서 지정한 피난처 시설로 이동할 경우와 시에서 지정한 피난처 

시설 이외의 장소로 피난하는 경우로 대안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각 대안별 이동

방법을 그림으로 명시하여 주민이 피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기초지자

체의 피난계획은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한국의 광역지자체의 현재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는 지진 등의 복합재난이 발생

하여 도로 등 인프라가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에 향후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또한 복합재난 발생 시 인프라 마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긴 하나 지진 등의 복합재

난으로 인한 도로 파괴 상황 등은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복합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다른 지역의 피난처를 명시하고 있다.

14)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

한국의 현재 ｢원전안전 분야 행동매뉴얼｣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행동매뉴얼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본 또한 현재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에 계절 특성 또는 주야간 등의 인구분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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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해약자에 대한 고려

한국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은 실용성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강점은 피난해야 할 재해약자 대상시설의 명칭과 대상인원

을 제시하고 해당 시설이 이동해야 할 수용시설의 시설명을 매칭시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제 원전사고 시 해당되는 시설의 재해약자가 본인이 이동해야 할 수용시설을 명확히 알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

획의 약점은 계획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해약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택 내의 재해약자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

까지 고려하고 있어 재해약자의 범위가 넓다. 일본 기초지자체의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

은 구체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실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은 자택 내의 재해약자

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병원 입원환자 등의 다양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재해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수단별 대안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피난계획의 특징인 각 상황별 피난계획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이 상당히 잘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시설별 매뉴얼

한국 광역지자체에서 제시한 20인 이상 기업체와 50인 병상 이상 병원은 자체 소개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향후 과제로 제안하

는 수준이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학교의 피난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17) 구호소 운영방안

한국 광역지자체의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기능반별로 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실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호물품에 대한 사항도 언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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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구호소 운영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향후 검토과

제 중 하나로 피난처의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18)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

한국과 일본의 현재 비상대응계획에 중장기 피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므로 향후 비상

대응계획의 개선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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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책 개선방안

제3장에서 한국과 일본 지자체의 비상대응계획을 비교·분석하여 한국 지자체의 비상대응

계획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4장은 원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을 위해 

한국의 원전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지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한국 비상

대응계획의 개선안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되며, 총론은 2가지, 각론은 1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지침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비상대응계획의 기타 

개선점으로 제시한다. 기타 개선점은 제3장에서 검토한 한국과 일본 지자체의 비상대응계

획을 검토하면서 연구자가 놓친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적으

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지침 제시

가. 개선지침 항목

개선지침의 항목은 제3장에서 활용한 분석 프레임 항목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 먼저 총론

과 각론으로 구분하며 총론은 연구의 목적 및 대상의 지침을 명시한다. 각론은 피난지시, 

정보전달, 피난실행, 피난 시나리오, 재해약자, 구호소 운영, 중장기 피난으로 구분된다. 

첫째, 피난지시에서는 피난지시 결정주체와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둘째, 정보

전달에서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과 정보전방법, 특수상황에서의 정보전달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셋째, 피난실행에서는 피난장소와 피난차량 준비에 관한 사항, P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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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광역피난, UPZ에서의 옥내대피에 관한 지침을 명시한다. 넷째, 피난 시나리오에서

는 피난경로 시나리오와 복합재난을 고려한 피난 시나리오, 계절별 및 주야간 인구분포를 

고려한 피난 시나리오 따라 각 항목별 지침을 제시한다. 다섯째, 재해약자에서는 재해약자

에 대한 피난계획과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 수립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여섯째, 구호소 운영에서는 구호소의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며, 마지막 일

곱째는 중장기 피난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항목 외에 기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4-1> 비상대응계획의 개선지침 항목

구분 개선지침 항목

총론 목적 및 대상
1)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2) 비상대응계획의 대상

각론

피난지시
3) 피난지시 결정주체

4) 피난지시 판단기준

정보전달

5) 홈페이지 정보공개

6) 정보전달방법

7) 특수상황에서의 정보전달방법

피난실행

8) 피난장소
9) 피난차량 준비
10) (PAZ의 경우) 광역피난 
11) (UPZ의 경우) 옥내대피

피난 시나리오

12) 피난경로 시나리오

13) 복합재난을 고려한 피난 시나리오

14) 계절별 및 주야간에 따른 피난 시나리오

재해약자
15) 재해약자 피난계획

16)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시설별 매뉴얼 수립

기타 사항

17) 구호소 운영

18) 중장기 피난

19) 항목 외 추가 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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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 피난계획 수립 지침(안)

제1장 목적 및 대상

제1조(지침의 목적) ①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피난계획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② 피난계획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원전사고를 대비해 원전사고 시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측되는 지역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 광역피난장소, 옥내대피, 피난 

판단기준, 피난경로, 피난수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 지침은 지자체의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2조(피난계획 수립 시 기본원칙) ① ‘비상사태’ 등으로 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대비하여 구호소, 피난경로, 피난 방법을 명시한다.

  ② 피난계획은 지역주민, 관계기관 관련자, 원자력발전소 사업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피난정보는 주민에게 확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정보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전달방법을 포함한다.

  ④ 실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피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사고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피난민의 구호소 생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구호소 운영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⑦ 피난이 중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중장기적 피난상황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3조(피난계획의 대상) ①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독자 대상을 주민, 공무원, 사업자 등을 포함한 국민 전체로 인식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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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원칙적으로 피난계획은 어떠한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다만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면 각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피난지시

제4조(피난지시 결정주체) ① 피난지시의 결정주체는 국가이다.

  ② 원전사고 시 주민의 피난을 지시 및 이행하는 일련의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③ 원전사고는 특성상 대규모 주민피난을 동반하는 대규모 사건이므로 각 행정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협조가 동반되어야 한다. 

  ④ 상황에 따라 옥내대피 또는 광역대피 등은 지자체장 또는 방재지휘센터장이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신속하고 명확하

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신속히 원자력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전지역 지자체장이 

이를 근거로 주민의 소개를 지시하도록 한다.)

제5조(판단기준) ① 원전사고 시 피난의 시기(피난준비, 피난실시 등)와 방법(옥내대피, 

광역피난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② 피난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③ 판단기준은 사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기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④ 판단기준은 지자체장이 사고 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 기준을 포함한다. 

  ⑤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결과기준

2. 기상상태 판단기준

3. 사고현장 주변 인구분포, 대피로, 대피소에 관한 판단기준

4. 영향범위 내의 주민분포 및 영향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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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보전달

제6조(정보공개) ① 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원전사고 피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에 힘써야 한다. 

  ② 별도로 인터넷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공개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동반되어야 한다. 

  ③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 지역주민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의 정보공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정보는 정보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모든 계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관련 정보는 모든 대상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4. 관련 정보는 피난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집결소, 구호소 등)를 포함해야 한다.

제7조(정보전달방법) ① 지자체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전달의 주체를 일

원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미리 알기 쉬운 예문을 준비한다. 

  ② 지자체는 사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지자체는 정보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정기적인 정보제공에도 힘써야 한다. 

  ④ 비상사태 시 정보전달에 있어서 마을 방송, 홈페이지, 메일, 홍보차량 외에도 TV, 

라디오 등 방송사업자, 통신자,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의 협력을 평소에 실시해야 한다. 

  ⑤ 최근 인공지능 등의 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전달방법 연구도 동반되어야 한다. 

  ⑥ 복합재난 등으로 인해 통신망 등이 마비되었을 경우 주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

달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방식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의 소외계층

이 없도록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⑦ 정보전달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정보는 출처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정보전달에 대한 준비(예문 등)를 한다.

2. 다양한 정보전달수단을 활용하여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한다.

3. 정보제공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사전에 조율한다.

4. 정보는 반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공백시간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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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제4장 피난실행

제8조(피난장소) ① 해당되는 피난 대상자 전원에 대한 피난장소를 사전에 지정해두어야 

한다.

  ② 지자체는 피난대상지역의 인구분포, 성별, 나이, 재해약자 등의 현황을 사전에 조사

하여야 한다.

  ③ 피난계획의 피난장소를 명시할 때 반드시 구체적인 지역명 또는 건물명을 함께 표

기하여 피난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원자력 사고가 단독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와 복합재난 등과 동반하였을 경우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구호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⑤ 피난장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 구호소는 해당되는 대상자 전원에 대한 피난장소를 마련해 둔다.

2. 구호소에 해당되는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결과를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한다.

3. 구호소 선정 시 피난민의 인구분포, 성별, 나이, 재해약자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

에 맞게 배분한다.

4. 구호소는 다양한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복수의 대안을 마련한다.

5. 구호소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산정하고 그에 맞는 피난민 인원을 배분한다. 구호소 

수용인원에 대한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위지침을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는 1인당 3㎡(유효면적)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피난차량) ① 지역 특성에 따라 자가용, 버스 등의 피난수단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② 원자력 피난계획에 피난차량을 기술함에 있어 동원할 수 있는 공용차량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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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민간버스 이용 시에는 피난차량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④ 주민이 이용해야 할 피난차량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10조((PAZ)광역피난) 광역피난 시 교통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민행동요령을 피난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① 자가용 피난

1. 주민은 피난지시가 발령되어 광역피난 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합승을 원칙으로 한다.

2. 피난 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 내에 창문 및 외기흡입구를 닫는다. 

3. 자가용 운전자는 자신의 피난처를 사전에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경로를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대규모 지진 등의 복합재난을 동반하여 사전에 인지한 피난경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휴대폰,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경찰 등의 교통규제와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5. 시가 지정한 피난처 시설 외에 지역에 피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소재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② 버스 피난 

1. 피난지시가 발령하였을 경우 버스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주민은 사전에 집결지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집결해야 한다. 

2. 가족구성원이 함께 이동하지 못할 경우 관계기관의 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3. 자녀가 학교에 있을 경우 사전 검사장소 또는 구호소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UPZ)옥내대피) ① 방사성 물질의 흡입을 억제 및 차폐하여 피폭을 저감하기 위

해 관계기관은 원자력 사고의 징후가 포착된 시점부터 적극적인 옥내대피 지시를 실

시해야 한다.



138 ∣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② 옥내대피를 할 때에는 방사능 물질이 차폐될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로 해야 하며, 

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의 옥내대피장소를 지역주민에 공개해야 한다. 

  ③ UPZ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소개명령을 실시하기 전 까지는 옥내대피를 원칙으로 

하고 신속하게 지역의 옥내대피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주민 중에 어쩔 수 없이 

옥외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호품을 제공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에 

유의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5장 피난 시나리오

제12조(피난경로) ① 피난경로를 제시할 때에는 교통수단에 따라 복수의 경로를 제시해

야 한다.

  ② 교통수단에 따라 자가용, 열차, 버스, 선박 등을 이용한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 

  ③ 피난경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를 함께 제공

해야 한다. 

  ④ 피난경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분석하여 피난계획에 수록해야 

한다. 

  ⑤ 피난경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학습 및 경로 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복합재난 고려)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지진 등의 복합재난으로 인해 도로가 마비되

어 기존 피난경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가 필요하

며 각 시나리오에 따른 복수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14조(계절별/주야간 고려) 계절별/주야간을 고려한 피난경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비상사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중 계절에 따라 혹은 주야간에 따라 

실제 피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계절에 따른 바람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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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방향이 실제 피난경로와 일치하면 주민들은 상당한 

피폭 위험에 노출된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사고가 밤에 발생한다면 낮에 발생하는 

것과 다른 양상의 피난 형태를 띨 수 있다.)

제6장 재해약자

제15조(재해약자)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별 재해약자에 대한 내용을 피난계

획에 포함해야 한다.

  ① 가정 내의 재해약자 

1. 가정 내의 재해약자는 가족 혹은 피난지원 관계자의 지원으로 피난을 실시한다.

2.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재해약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계획을 마련하다.

3. 사전에 재해약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수렴한다.

4. 가정 내의 재해약자 중 피난을 갈 수 없는 경우 의료지원과 남겨진 가족구성원의 

피폭 위험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5. 구호물품 등과 같이 생활용품 공급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보제공

을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미리 정한 대피매뉴얼에 따라 피난을 실시한다. 

2. 사전대피매뉴얼이 없는 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3. 초기 피난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옥내대피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출입을 자제한다.

4. 사회복지시설의 피난처는 반드시 기존 시설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의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5.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 피난수단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헬리콥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③ 병원 입원환자 

1. 병원에서 미리 정한 대피매뉴얼에 따라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으

로 즉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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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기능과 병상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미리 광역지

자체에 병원의 특성을 통보하고 이에 맞는 이송병원을 사전에 협의한다.

3. 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주체별 역할 및 협력

방안이 명확하여야 한다.

4. 피난 시 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는 환자의 경우 옥내 대피 및 인근 방사선 

방호시설로의 이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경우 남게 되는 간호인력의 

안전을 함께 계획한다.

  ④ 학교 등의 대피

1. 학교 등의 대피는 각 시설의 대피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 

2. 학교의 경우 보호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는 지침이 마련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 

이하의 소아는 보호자에 직접 인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

는 중간 검사장소 또는 구호소에서 보호자에 인계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각 시설의 특징에 따라 작성된 지침은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제16조(시설별 매뉴얼) ① 원자력 사고 발생 시 집단으로 대피해야 하는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의 경우 자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② 매뉴얼 수립은 지자체의 수립지침에 따른다. 

  ③ 관련기관은 수립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실제 

사고 시 효과적인 피난을 위해 대피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시할 수 있는 핵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17조(구호소 운영)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사전계획 및 준비를 해야 한다. 

1. 구호소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전에 각 주체별 운영자의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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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민과 구호물품의 수량을 사전에 매칭하여 긴급 시 구호물자가 부족하지 않도

록 유지한다.

3. 구호소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사전에 체크한다.

4. 피난민의 의료와 심리적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사전에 득한다.

제18조(중장기 피난) ① 피난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고려한 지원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1. 피난민의 취업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2. 피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3.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과 정부의 의료서비

스 지원이 필요하다.

4. 피난의 장기화로 인한 기존 거주지의 도난,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범

정책이 필요하다.

5. 피난민의 이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6. 피난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7. 피난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구호소의 식사시설, 화장실, 취침시설 등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질 개선이 필요하다.

  ② 중장기 피난 대응방안은 피난계획과는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제19조(스크리닝) 피난 시 다음과 세부사항을 반영한 방사성 물질 검사 및 간이 오염제거

를 위한 스크리닝을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① 검사장소: 원자력 긴급 비상사태 시 피난지역과 인원수, 피난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난시설로 이동하는 경로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② 실시방법

1. 방사성 농도 검사기관은 사업자, 관계기관의 협력 하에 원자력재해 시 피난경로에 

검사 장소를 위치시키고 오염 등의 측정기를 사용하여 오염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의 기준은 사전에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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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또는 제염이 종료 된 후 검사에 적합한 취지의 증명서를 발행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 

4. 방사성 물질 방출 전에 대피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증명

서를 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자료: 일본 D시(2017), ｢D시 원자력재해광역피난계획｣, pp.17-19.

<그림 4-1> 스크리닝 검사를 포함한 광역 피난 예시

제20조(갑상선방호약품 복용) ① 갑상선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내부 피폭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방호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야 한다. (방사성 물질은 몸에 들어오면 갑상선에 모여 수 년 ~ 수십 년 후에 갑상선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부 노출은 갑상선방호약품을 미리 복용함으로

써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은 효과가 복용 시기에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엄격한 복용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피난 시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이 적시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평시부터 배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1. 지자체는 사전에 갑상선방호약품을 구입하고 공공시설(청사, 보건소, 의료 시설, 

학교 등)에서 관리한다. 

2. 지자체는 사전배포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의

사가 갑상선방호약품의 배포목적 및 예방효과, 복용 단계와 방법, 배포 후 보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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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복용시기,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이를 기재한 설명서와 함께 갑상선방호약품

을 배포한다. 

3. 지자체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직

접 방문하여 의사의 설명을 들은 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지자체는 일시 체류자 등에 대하여 추가로 배포할 수 있도록 여분의 갑상선방호약

품을 비축한다.  

5. 지자체는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갑상선방호약품을 회수하거나 

배포하도록 노력한다. 

  ④ 평시부터 훈련 등을 통해 배포·복용 방법의 실효성 등을 검증·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21조(행정시설의 이전) ① 원전사고 발생 시 기존 행정시설은 출입금지 구역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시설의 신속한 이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긴급 모니터링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라 행정기관 주변에서 기준 값 이상의 방사

능 누출이 확인되면 광역 피난처 등으로 행정 기능을 이전한다. 

  ③ 신속한 행정기능 이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인적대장, 세무 등의 기본업무와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백업하는 등 이전 체제의 구축을 사전에 실시한다.

  ④ 사전 체제 구축 시 장기피난을 전제로 하여 이전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의 행정기능 

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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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원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잘 세우는 것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비상대응계획 개선지침을 제안하였다. 그 개선된 비상대응계획이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시 6개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 정책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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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행동요령서 배포

원전사고 시 PAZ 지역의 주민은 징후 발생 즉시 대피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평소 

훈련 등의 숙련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즉각적인 대피반응을 보이기 어렵다. 또한 긴급한 

시점에서 홈페이지 등을 찾을 여유가 없으므로 사전에 지역 특성에 맞는 간략하고 중요한 

정보만을 담은 행동요령서를 배포하여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략한 원전사고 주민행동요령 스티커를 사전에 배부하고 집 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하여 사고 시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행동매뉴얼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매뉴얼이 두꺼울수록 주민은 읽어보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이 모두

를 주민이 숙지할 필요는 없다.

어디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나. 피난훈련

훈련의 목적은 수립한 계획의 상황과 실제 운영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계획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피난 학습능력을 개선하고

자 한다. 또한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훈련에 있어서 피난활동의 각 요소별 숙련도를 높이는 것과 PAZ 및 UPZ의 주민 등을 

포함한 관계자 간의 연계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재훈련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복

합재난이나 다양한 시나리오 등의 훈련상황을 연출하여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형태의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동시에 다양한 사고를 고려한 다각적인 훈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

다. 또한 훈련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한층 더 나은 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훈련과정을 잘 관찰하고 평가하여 기존 피난계획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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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 재난매뉴얼/재난행정과의 연계

원자력재해와 일반재해와의 공통성을 감안하여 일반재해대책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재난매뉴얼은 재난 유형별로 별도 수립되며, 각 매뉴얼 간의 연계성이 떨어

진다. 따라서 기 구축되어 있는 재난별 방재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으며 이를 통해 많은 피난훈련

의 경험과 피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더욱이 원자력 사고라는 특수상황에서는 많은 혼

란과  시행착오를 겪었으므로 재난 대비의 기본역량이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

로 잘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고 피난계획 역시 원자력 사고만의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다른 자연재해, 사회재해의 피난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 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타 재난매뉴얼과의 연계 및 타 재난행정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라. 중요인력 양성

모든 주민이 원전사고 피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 직장, 

병원과 같은 집단피난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소속인원을 인솔할 수 있는 인솔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1~2명 정도의 중요인력을 양성하여 피난 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원전사고만을 위한 중요인력을 

양성하기보다는 기존 각 기관의 안전관련 인력에 원전사고 시 행동요령과 정보를 주기적으

로 교육하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지역의 소방공무원, 마을 이장, 퇴직한 원자력 사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피난

시의 운영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공무원이 운영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지

만, 실제로 모든 공무원이 피난계획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피난 시의 중요 핵심인력을 미리 정해 놓고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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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용 지자체와의 협력

원자력 사고는 영향의 범위가 광대하여 피난 또한 광역권으로 이루어진다. 현재의 국내 

지자체는 인접 지자체 간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다. 특히 원전사고 발생지역의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인접 지자

체와의 수용범위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자체와 피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와 

MOU 등의 협력관계를 맺고 피난훈련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광역지자체 사이에도 협력관계를 미리미리 맺어두어야 할 것이다.

바. 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평가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의 평가는 계획의 실효성을 향상을 위한 전략이 된다. 

따라서 지자체 비상대응계획의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대

상으로 지자체 비상대응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지자체는 비상대응계획의 평가를 통해 고려

하지 못한 다양한 재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피난계획 수준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다. 부족한 지자체의 피난계획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피난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실제로 국내 지자체와 인터뷰한 결과 이러한 평가체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곳도 

있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와 원자력위원회,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

다고 말하는 지자체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원자력 사고 피난계획 포럼”의 구성을 제안해 본다.

참석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전문가, 지방발전연구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원자력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논의내용은 지자체의 우수 피난계획 사례를 발표

하고 공유한다. 또한 지자체 피난계획을 평가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8년에는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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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ablishment of Regeneration Scheme for Post Nuclear Accident: 
Focusing on the Evacu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

Kongjang Cho et al. 

The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social 

impact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order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damage. It is the second-year research out of three, 

and this year it focuses on the evacu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 

It analyzes the evacuation situ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subsequent 

problems from the Fukushima accident, and finally it compares the 

evacuation plan of Korea and Japan. 

The majo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vacuation plan in Korea are as 

follows. 

1. The evacuation plan should aim to provide concrete and diverse 

scenarios for the prompt and safe evacuation of the residents. Also, the plan 

should be open to not only the public officials but also the local resident and 

the business owners. 

2. A concrete and realistic evacuation shelter should be made public in 

advance, and the site should be selected considering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complex disasters. Evacuation scenarios should 

propose the multiple routes for each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scenario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occurrence of complex disaster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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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easonal and night-day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3. The evacuation plan for the vulnerable group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 should be 

expanded to ensure that no one is neglected. In addition, a separate manual 

should be made for facilities that require collective evacuation such as 

schools, kindergartens, hospital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4.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vacuation from a nuclear accident can be 

very lo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helter operation plan and 

the mid-long term evacuation in the plan separately.

5. Screening should be fortified and the intake for thyroid-protective 

medicines should be trained in advance in order to ensure the prompt 

response.  

6. The plan for transfer of administrative function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maintain its function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7. Evacuation drills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vacuation planning. 

Keywords: Nuclear Accident, Radioactive Disaster, Fukushima, Emergency 

Response Plan for Nuclear Accident, Evacu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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